
목 차◈◈ ◈◈

보험안내서♦ ································································ 1

보험약관♦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약관Ⅱ ···········21

운용설명서♦ ································································63

신체부위의 설명도♦ ···················································106





1

※ 이 안내서는 생명보험에 대해 폭넓은 이해와 올바른 보험상품

선택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 금융감독원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생명보험협회에서 정하는 생명보험상품통일공시기준에 따라 표준화

된 양식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우리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 를 통해 생명보험의(www.allianzlife.co.kr)

일반적인 사항 및 판매상품의 보장내용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안내서는 보험소비자가 경제적 여건과 필요한 보장을 고려

하여 가장 적합한 생명보험상품을 가입하는데 도움을 드리며,

이미 보험을 가입하신 분께는 향후 누릴 수 있는 각종 보장과

혜택 계약유지과정상 유의하여야 할 점등을 다시 한 번 확인,

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우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는 진정으로 귀하의 인생의

동반자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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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어떻게 구성되며 그 특징은 무엇인가?◆

생명보험은 질병 재해 사망 등 각종 우연한 사고에 대비하여 경, ,

제적 손실을 보전할 목적으로 공동의 위험담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부담금 보험료 을 납부하고 우연한 사고 발생시 약정된 금액 보험금 을( ) ( )

지급받는 경제적 준비수단입니다.

생명보험 계약은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보험금을 받는 자, ( ),

보험수익자 보험자( ), 로 구성됩니다.

계약자는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자입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자입니다( ) .￭

￭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는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자입니( )

다.

보험자는 보험금 지급의무를 지는 보험회사를 말합니다.￭

생명보험은 타금융권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형태가 보이지 않는 무형의 상품이기 때문에 타상

품과의 비교검증을 쉽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보험가입자의 이해.

가 필요하며 보험에 대한 지식이 생명보험 가입에 영향을 미칩니

다.

★구입즉시 해당 재화의 사용에 의한 만족감을 느낄 수 있는 제조업

체 상품과는 달리 생명보험상품은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보장을 주기

능으로 합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상품의 구입과 동시에 효용이 발생하지 않고 추후

에 사망 상해 만기생존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했을 때 효용, ,

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상품은 제 회 보험료 납입시점 단 암 중대한 질병 장기간1 ( , , ,

병상태 등과 관련한 보장은 제외 부터) 계약의 효력이 발생되어 짧게는

수년 길게는 종신동안 계약의 효력이, 지속되며 동일상품 판매를 중지

한다 하더라도 기존 가입자의 계약은 소멸되지 않고 보험기간 만료

시까지 효력이 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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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다양한 상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고객의 필요에 맞춰 다양한 상품을개발하여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안내서에는 생명보험 상품종류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필요한 보

장에 의한 분류를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자 하시는 경우 우리 회사 고객상담실을 통하거나 모집종

사자에게 직접 문의하여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유관기관이나 우리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상품공시를 이용

하시면 자세한 상품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대표적인 생명보험 상품 및 가입시 유의사항을

설명한 것으로 회사별 상품개발 목적에 따라 아래 기재된 내용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 상품의 종류 및 상품별 가입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은 생존시에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계액이 이미1.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장성보험과 그 이외

의 저축성보험으로 구분되므로 보험상품 가입시 참고하시

기 바랍니다.

가 보장성보험. : 재해및질병등각종위험보장에적합한상품

으로 사망보험금은 물론 입원비와 수술비등 다양한 보험금,

이 지급됩니다.

◆ 종신보험 : 보장기간이 평생 종신 인 상품으로 자신( )

과 유가족을 위한 재정설계를 할 수 있는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종신보험에 부가되는 대부분의 특약

은 주보험과 달리 보험기간이 종신이 아니므로 가입시

특약의 보험기간 예 세만기 세만기 등 을 확인( : 70 , 80 )

하시기 바랍니다.

◆ 질병보험 : 암 성인병질환 등의 각종 질병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 , 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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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병보험 : 재해 또는 질병으로 항상 타인의 완전한 도움이 필요

한 장기간병상태가 되었을 때 장기간병비용을 보조하기 위한 상품,

☞ 가입시 유의사항 : 암 중대한 질병 및, 장기간병상태 등에 대한

보장개시일은 해당 보험약관에서 제 회 보험료납입일이 아닌 날1

예 계약일( : 로부터 계약일을 포함하여 일이 지난날의 다음날 등 로90 )

정할 수 있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 외에도 상품마다 일정.

기간 동안 보장하지 않는 기간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 상해보험 : 교통재해 및 각종사고 발생시 보험금을 지급하

는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생명보험사가 판매하고 있는 상해보험은 보험대

상자 피보험자 의( ) 재해이외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책임있는 사

유로 타인에게 상해 등을 입힌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어린이보험 : 자녀들의 종합적인 질병 및 재해 발생시 보험금을지

급하는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상법 제 조에 따라732 만 세미만 보험대15

상자 피보험자 의 사망에 대해서는 보장이( ) 되지 않습니다 다.

만 이미 납입한 보험료 또는, 해당시점의 적립액 또는 해약(

환급금 을 돌려드립니다) .

나 저축성보험. : 보장성보험을 제외한 보험으로서 위험보장보다

는 생존시의 저축기능을 강화한 상품으로 중․단기간에 목돈을 마
련하거나, 노후를 대비할 수 있는 상품입니다.

◆ 연금보험 노후생활에 필요한 자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상품이며 연금지급개시 전에 사망보험금 장해연금 등 다, ,

양한 보장 설계가 가능한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료납입이 완료되어 연금지급이 시작

되면, 연금계약은 해지할 수 없으며 확정연금형 제외 약정( ),

한 지급방식대로 연금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저 축 보 험 : 만기시의 목돈마련 및 재정설계에 따른 생

활에 필요한 중도자금마련을 위한 상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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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시 유의사항 :☞ 보험기간 동안 보장에 필요한 일부의 보

험료는 만기까지 적립되지 않고 소멸됩니다.

◆ 교 육 보 험 : 예기치 못한 부모의 경제적 능력상실 등에 대

비하여 장래의 자녀교육에 필요한 학자금 마련을 위한 상품

가입시 유의사항 :☞ 부모와 자녀의 보장내역이 서로 다르므

로 보장내역을 잘 확인하십시오.

2. 생명보험은 보험금 등의 지급을 위해 납입된 보험료의 일정액을 적

립하는데 이를 적립하는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

◆ 금리확정형보험 : 최초 계약시의 확정된 예정이율이 보험계약

종료시까지 유지되는 보험

◆ 금리연동형보험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이익률 시장금리 등에 따라,

적립되는 이율이 변동되어 계약자적립금도 변동되는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장단점이 있으므로,

가입시 향후 시장금리 예측이 중요합니다.

◆ 변 액 보 험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로 펀드를 조성하

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해약환급금 등이 변동하는 보험

가입시 유의사항:☞ 변액보험은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장되지 않으며 특별계정의 운용실,

적에 따라 계약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시중금리추이 및 경제상황에 따라 적립방식에 장단점이 있※

으니 충분한 검토 후에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 실제 보험상품에서는 위에 예시된 각각의 보험급부들이 결합

되어 판매될 수 있습니다.

예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금리확정형 종신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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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고객이 필요로 하는 목적에 맞춰 보험을 가입하십시오!▶

생명보험은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여러 유형

의 상품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사람마다 나이 직업, , 가족

구성, 인생설계 자산과 연간 수입이 각각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보험도 각 개인 및 가정의 필요에 맞춰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보험가입사유가 위험에 대한 보장인지 재산증식인지 학자금 보장, , 인

지 노후의생활자금을보장할목적인지등을명확히검토해보셔야, 합니다.

그리하여 귀하의 경제적 능력과 가입목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보험을 얼마만큼 가입하여야 하는가?▶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생명보험에 대한 보험금액의 수준을 결

정하기 위해서는 고객이 지금 불의의 사고에 닥쳤다고 가정할 경우

가족을 어떻게 부양할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실제 본인의 치료비는

어느 정도 필요한지를 먼저 판단해 보셔야 합니다.

따라서 고객이 가입하고자 하는 보험금액은 고객의 사고로 인한 가족

의 생계비 및 본인의 치료비를 보상할 수 있는 필요경비 수준에 근접

해야 할 것입니다.

위의 필요경비를 계산함에 있어서는 보험회사 및 보험설계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하여 귀하가 부양하여야 하는 가족의 생활자금, 배우

자의 생활비 자녀교육자금 결혼자금 부채상환자금 주택자금 등을, , , ,

정확히 고려하여 자신의 가정에 가장 적합한 보장내용을 설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울러 고객께서 납입한 보험료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이상의 보상

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생명보험은 가정경제의 안정적인 기반을

다질 수 있는 버팀목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향후 필요경비와 현재 경제여력 현재까지의 저,

축이나 보험가입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

가로 보험을 가입하는 방법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저렴하게 가입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확인하십시오!▶

첫째는 동일한 보장이라도 보험료 계산시 적용하는 예정기초율,

에 따라 납입보험료가 달라지므로 회사별로 예정기초율을 확인한 후 가

입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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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기초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 ≪◀

◆ 예정위험율 : 한 개인이 사망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등의

일정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확률을 예측한 것을 말합니다.

◆ 예 정 이 율 : 보험료를 납입하는 시점과 보험금 지급사이

에는 시차가 발생하므로 이 기간동안 기대되는 수익을 미리

예상하여 일정한 비율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데 이 할인,

율을 말합니다.

◆ 예정사업비율 :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을 유지 관리하면서 여,

러 가지 비용이 소요되는데 이러한 운영경비를 미리 예상하

고 보험료에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경비의 구성비.

율을 말합니다.

※ 이러한 예정위험률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지수는 당사 홈페이지, ,

상품공시실의 해당상품 상품요약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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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는 배당상품과 무배당상품의 특징을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

배당상품은 년이상 경과한 계약에 대해 이윤의 일정부분을 배당금으1

로 환원하여 주는 상품입니다 무배당상품은 계약자에게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는 대신 미리 보험료를 할인하여 산출하기 때문에 배당

상품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것이 특징입니다.

셋째는 보험료 납입시 금융기관의 자동이체를 이용하는 경우 회사,

가 정한 할인율에 의해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격을 비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어떤 종류의 보험상품이 귀하에게 가장 적합한가를 먼저 결정한

후 각 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같은 종류의 보험을 상호비교하여

가장 저렴한 보험료로 최대의 급부를 보장해 주는 상품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보험상품은 장기간에 걸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거,

래이므로 단순히 가격을 비교하는 것보다는 상품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는 보험금의 변동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보험금이 보험, . 기간

내 일정한지 일정기간이 지난후에 증가 또는 감소하는지를 확인하,

시면 보험가격을 비교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는 해약환급금이 보험기간내 어떻게 변동되는지 초기해약, ,

환급이 많은지 등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예금자보호법등에 의해 지급보장되는 급부금의 범위

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액보험의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이. ,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하께서는 보다 자세한 자료가 필요한 경우 당사로 내방하시면

보험료산출기초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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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분석표를 통한 보험가격의 비교방법 ≪◀

아래의 내용은 약관 앞부분에 수록되어 있는 상품요약서의 보

험료 분석표를 참조하여 보험료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방법과 보험

가격을 비교하는 방법입니다.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산출됩니다.

보험료는 예정위험율 예정사업비율 예정이율의 세 가지, ,

기초율에 의해 산출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앞 페이지 예정. ( ‘　

기초율의 종류 및 비교방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객께서 납입하시는 보험료를 영업보험료라고 하며 영업보험,

료는 순보험료와 부가보험료로 나뉘어집니다. 순보험료는 예정

위험율과 예정이율을 기초로 산출되며 예정사업비율까지 반영되,

면 영업보험료가 됩니다. 따라서 영업보험료에서, 순보험료를

뺀 나머지 금액인 부가보험료는 보통 회사가 사용하는 사업비입

니다.

상품요약서의 보험료 분석표는 다음과 같이 작성됩니다.

보장부분과 저축부분♣

상품요약서의 보험료분석표에는 보험료가 보장부분과 저축

부분으로 나누어집니다. 보장부분은 보장을 위해 필요한 부분으

로 보험기간이 끝나면 소멸되며, 저축부분은 보험기간이 끝나도

소멸되지 않고 돌려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단 순수보장형 상( ,

품의 경우 저축부분이 없음).

그런데 보장부분과 저축부분에는 모두 사업비가 포함되어 있,

으므로 사업비는 소멸됩니다 실제로는 저축부분으로 예시된( ),

보험료보다 적은 금액을 돌려받게 됩니다.

상품요약서의 보험료분석표를 통하여 보험료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보험료분석표에서 예시하고 있는 보험료는 정해진 보험가입금

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대표나이별로 작성되어 있으므, , ,

로 보험료분석표와 본인의 가입기준이 다르면 보험료는 달라집

니다 따라서 아래의 순서에 따라 보험료 예시기준을 확인하고. ,

보험료를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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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분석표 비교순서♣

상품종류 확인★

같은 상품명이라고 하더라도 상품종류가 세분화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먼저 가입하신 상품의 정확. , ,

한 상품종류를 파악하십시오.

예 보험 안에 종 종 적립형 거치형 순수형( : xxxx 1 , 2 / , / ,

만기환급형 등)

★ 보험가입금액 보험기간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납입주기 가, , , ,

입나이 등 확인

아래의 설명에서 예시한 보험료는 고객의 이해를 돕( ※

기 위해 가정한 것입니다. )

보험가입금액￭
보험가입금액에 따라 보험료가 달라지므로 예시되어있는 보,

험료의 보험가입금액과 본인이 가입한 가입금액을 비교한

다음 보험료를 비교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예시되어있는 보험료의 가입금액이, 억인데 본1

인이 가입한 가입금액은 억이라고 하면 본인의 보험료2 ,

는 예시된 보험료의 배가 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2 .

보험기간￭
보험가입금액이 같더라도 보험기간이 길어질수록 보험료

는 증가하므로 본인의 보험기간과 예시된 보험기간이 동,

일한 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본인이 가입한 보험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이고, 20 ,

예시된 보험료의 보험기간은 년 만기라면 본인의 보험료15 ,

가 예시된 보험료보다 더 많습니다.

보험료납입기간￭
보험료의 납입기간이 짧을수록 총 납입하는 보험료의 합은

작아지지만 매 회, 납입하는 보험료는 많아집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인 경우 동일한 조건에서 보험료납입기간,

이 년인 사람이10 보험료로 매달 만원10 (

을 납입한다면 보험료납입기간이) 년인 사20

람은 보험료로 만 천원 정도5 5 (

를 납입해야 합니다) .



11

보험료납입주기￭
보험료를 매달 납입할 경우 월납 와 매 개월 개월 개월( ) 2 , 3 , 6 ,

년 연납 마다1 ( ) 납입하는 경우의 매회 납입하는 보험료는 주

기가 짧을수록 적어집니다.

예를 들어 동일한 조건에서 월납 보험료가 만원이라면, 10

연납 보험료는 만원 정도이므로 회당 납입보험료는118 ,

월납보험료가 적습니다 그러나. , 총 납입보험료의 단순 합

은 월납의 경우 년간 만원 연납보험료는 년간1 120 , 1 만118

원이므로 연납보험료가 조금 작습니다.

가입나이 보험나이 와 대표나이( )￭
보험나이는 개월 단위로 반올림계산하므로 아래의 예를 참6

조하시기 바랍니다.

예 년 월 일 생이 년 월 일에 가입할 경우1] 1965 7 20 2005 1 10

년 월 일2005 1 10

년 월 일- 1965 7 20

------------------

만 년 개월 일 보험나이 세39 5 20 39☞

예 년 월 일 생이 년 월 일에 가입할 경우2] 1965 7 20 2005 5 10

년 월 일2005 5 10

년 월 일- 1965 7 20

------------------

만 년 개월 일 보험나이 세39 9 20 40☞

보험료 분석표에 예시되어 있는 보험료는 대표나이별 보

험료만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인의 나이가 대표나이와 다

를 경우 나이가 많아질수록 보험료는 증가합니다 예를 들.

어 가입 시 본인의 나이가, 세인데 예시된 보험료의35 나이

가 세와 세라면 본인의 보험료는 대략 중간 정도의 값30 40

이 됩니다.

특약의 가입여부 
특약을 가입하시면 가입하신 특약의 보험료만큼 보험료가

증가합니다.

특약도 주보험의 보험료와 동일하게 보험가입금액 보험기, ,

간 보험료납입기간 등을 확인하여 비교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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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고액계약할인 우량체할인 단체할인 등( , , )

회사마다 차이는 있으나 아래와 같이 보험료의 일정부분,

을 할인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용어는 회사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액계약할인 가입금액이 고액일 경우 적용:￭
￭ 우량체할인 : 회사가 정한 기준 흡연여부 체질량지수 등( , )

에 부합할 경우 적용

단 체 할 인 :￭ 인 이상의 단체보험계약에서는 단체에 대한5 (

별도의 기준이 있습니다 로 계약할 경우 적용.) .

따라서 본인의 계약이 위에 예시된 할인혜택을 적용 받는 경우,

보험료분석표에 예시된 보험료보다 저렴해질 수도 있습니다.

▶≫ 보험상품비교공시 안내․ ≪◀

생명보험협회에서는 생명보험 상품의 중요내용을 비교함으로써 소

비자의 상품선택에 도움을 드리고자 보험상품비교공시․ 를 시행

하고 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보험상품비교공시 이용방법♣ ․
￭ 생명보험협회 접속 공시실(www.klia.or.kr) ( )⇒

보험상품비교공시 상품비교공시⇒ ┌→․ ․
변액보험운영현황├→

연금상품운영현황└→

보험상품비교공시는 회사별 유사상품의 보장내용 보험료 등,․
을 비교한 상품비교공시와 변액보험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을‘ ’․
공시하는 변액보험운영현황‘ ’, 연금저축 및 퇴직보험의 예정이율

등을 비교한 연금상품운영현황 등으로 구분‘ ’ 되어 있습니다.

상품비교공시◆ ․
상품비교공시에서는 아래의․ 상품별 지급조건 및 보장내용,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예정이율 예정사업비지수 등을 비교,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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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보험 종11〔 〕
: 종신보험 확정형 금리연동형 변액종신 정기보험( / ), , ,
질병보험 암 기타질병 보험 확정형 금리연동형( / ), CI ( / ),
상해보험 어린이보험 기타보장성보험, ,

￭ 저축성보험 종8〔 〕
: 연금보험 연금저축 일반연금 변액연금 적립형 거치( , , [ ,
형 변액유니버셜 저축보험 일반저축 유니버셜저축]), , ( , ,
장기주택마련저축)

※ 향후 비교대상 상품은 생명보험상품공시위원회의 결정에 따‘ ’
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상품비교공시는 요약된 내용일 뿐만 아니라 일부 상품에※ ․
만 한정되므로 본인의 나이 및 가입조건에 맞게 상품을 설
계하시려면 각 회사 인터넷홈페이지의 보험가격공시실을‘ ’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운영현황◆

변액보험운영현황에서는 생명보험사 변액보험 상품의 운용‘ ’

설명서 및 특별계정의 매월말 자산구성내역 매일의 기준가격,
및 수익률 운용에 대한 보수, 및 수수료를 비교 공시하고 있·
습니다.

￭ 변액보험의종류 : 변액종신보험, 변액연금보험, 변액유니버셜보험,
변액 보험CI 등

※ 변액보험운영현황에서 공시되고 있는 수익률은 각 특별계

정의 펀드설정일 이후 누적수익률과 개월 개월 년 등3 , 6 , 1
일정기간동안의 수익률이므로, 고객이 실제로 적용받는 수익
률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고객이 실제 적용받는. 수익률은 가입

회사의 인터넷홈페이지상 변액보험공시실을 이용하여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수익률은 납입한 보험료 중 사. ,
업비 및 최저사망보증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

출됩니다.

연금상품운영현황◆

연금상품운영현황에서는 생명보험사 연금저축 및 퇴직보‘ ’

험의 매월말 자산부채구성내역 직전 년간 예정이율 및 직, 3․
전 년간 이자율차배당율을 비교공시하고 있습니다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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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험계약을 청약할 때는 상품요약서에 명시된 보장내용과 약관상

계약자의 권리와 의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

의하셔야 합니다.

청약서는 계약자가 직접 작성하고 자필서명하셔야 합니다.▶

보험계약 청약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에 대한 작성( )

내용 현재병증 과거병력 직업종류 에 대해 청약서에 계약자 본인( , , )

이 직접 작성하시고 서명란에도 계약자 본인 및 보험대상자 피보험(

자 가 자필로 서명하셔야 합니다 특히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다) . ( )

른 경우에는 반드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명도 필요합니다( ) .

자필서명을 하지 않은 경우 계약이 무효로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전화를 이용하여 가입할 때 일정요건이 충족되면 자필서명을, 생략

할 수 있으며 인터넷을 이용한 사이버몰에서는 전자서명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계약전 알릴의무를 준수하여야만 불이익을 보지 않습니다.▶

생명보험 계약체결시 계약자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청약서상( )

에 기술하는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은 보험회사가 계약의 해지권을 행

사할 수 있는 중요한 사항 과 그렇지 않은 일반적 사항 으로「 」 「 」

구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항 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

보험계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담보,

제외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인수에 영향,

을 미치는 사항을 말하며 그 예로는 현재 및 과거병력 신체장애, ,

여부 직업 및 운전 여부 위험한 취미를 들 수 있습니다, , .

또한 일반적 사항 으로는 위험지역으로의 출국 거주환경 소, ,「 」

득 키 및 몸무게 음주 및 흡연 여부 부업 또는 겸업 타회사의, , , ,

보험가입상황 등을 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일반적 사항 은 계약「 」

성립 후 해지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보험가입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한편 중요한 사항 과 일반적 사. ,「 」 「

항 은 상품별」 특성에 따라 위의 예시와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

다.

따라서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신의성실에 입각하( )

여 계약전알릴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함으로써 보험계약이 정당한

조건에 의해 성립되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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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의 무효가 될 경우에는 보장을 받지 못합니다.▶

다음의 한 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는 계약을 무효로 할

수 있으며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 드립니다, .

첫째는 타인의 사망을 보험금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

결시까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우입니( )

다.

둘째는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만 세미만, 15

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 하는 경우입( )

니다.

계약을 해지하실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하십시요!▶

첫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계약을 체결하려면 신계약의 효,

력이 발생한 후 기존 계약을 해지하므로써 보험의 보장이 공백없이

승계되도록 하십시요.

둘째는 계약을 해지하고 신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초기에 과다한,

비용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즉 귀하께서 납입하는 계약초기기간의.

보험료 중 상당부분은 보험회사 사업비에 책정되어 있기 때문입니

다 신계약을 체결하면 이러한 비용이 다시 지출되어 이중의 부담.

이 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귀하가 나이가 들거나 건강이 악화된 이후 신계약을 체결,

하게 되면 보험료는 보다 높아지고 보험가입은 더욱 어려워질 수 있

습니다.

중도해지시 해약환급금은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

생명보험의 해약환급금은 보험료 계산시 적용한 위험률로 산출한

순보험료식 책임준비금에서 미상각신계약비를 공제한 금액을 해약

환급금으로 지급합니다 즉 계약자가 납입하는 보험료는 그 일부가.

불의의 사고를 당한 다른 가입자의 보험금으로 지급되고 또 다른

일부는 회사의 계약체결 및 유지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되므로 이러

한 것을 제하고 남은 보험료가 해약환급금으로 지급됩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을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해약환급금이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수도 있으며 해약환급금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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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은 계약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각종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기본적인 의무를 잘 이행하는 지를
확인하십시요!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가 계약체결시 귀하에게 보험약관 상품(
요약서 포함 청약서부본을 전달하는지 자필서명을 하도록 하는), ,
지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는 지를 확인해 보셔야 합,
니다 그리하여 모집종사자가 이러한 부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귀하는 청약일로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3 .
다만 전자거래기본법에 의하여 인터넷을 통한 가상의 영업장 사, (
이버몰 을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청약서 부본을 드리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귀하는 필요한 보장과 상이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청약철회제▶
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필요로 하는 보장내용과 실제 체결된 계약의 보장내용이
상이하거나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여 적절치 못하다고 판단되는 경
우에는 청약한 날 또는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로부터 일이내1 15
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청약철회를 접수한 날.
로부터 지체없이 제 회보험료를 돌려드립니다1 .

귀하는 보험기간중 일시적 경제여건 애로시 보험료 자동대출▶
납입제도의 이용으로 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귀하께서 계약유지중 일시적으로 경제적 여건이 악화되어 보험계
약이 해지될 위기에 처한 경우 우리 회사에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
경과되기 전까지 서면으로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신청하면 보험
계약대출금액 범위 내에서 보험료가 자동대출되어 보험계약이 유효
하게 지속됩니다 자동납입되는 보험료는 년을 최고한도로 하며. 1 ,
그 이후 기간에 대해 자동대출납입을 원하는 경우 재신청하셔야 합
니다.

귀하는 필요시 보험계약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귀하가 가입한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우리 알리
안츠 생명보험주식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을 받으실 수 있습
니다 이 보험계약. 대출은 해당 보험계약의 해약환급금 일정 범위 내
에서 신속하게 이루어지며 이자도 저렴한 장점이 있으므로 불시에,
자금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 유익한 해결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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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보험은 다양한 세제혜택으로 귀하에게 유익한 재테크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귀하께서 세금의 중요성을 인식하시고 한번 정도 절세하는 방법

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면 생명보험에 가입하신 것은 훌륭한 선택입

니다.

생명보험에 가입 시 폭넓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유익한

경제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 기재된 내용은 생명보험의 세제혜택에 대하여 요약한 것이※

므로, 자세한 내용은 관련법령을 참조하시거나 해당 보험회사로 문의하

시기바랍니다.

▶≫ 생명보험상품의 세제혜택 안내 ≪◀

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 보장성보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보험대상자 피(

보험자 로 하여 보장성보험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를100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

세법 제 조52 )

￭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

애인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 하여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 )

에 가입한 경우 연간 납입보험료 중 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100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 조.( 52 )

￭ 연금저축: 연간 납입보험료 중 만원 한도300 ※내에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의.( 86 2)
퇴직연금에 가입한 근로자가 별도로 추가납입한 보험료가 있는※

경우 그 추가납입한 보험료와 연금저축 납입보험료를 합산한,

한도임.

* 년 월 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은 연간 납2000 12 31

입보험료의 를 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 받을 수 있40% 72

음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 86 )

보험차익 비과세◆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까지의 기“ , ”

간이 모두 년10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차익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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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년 이상이지만10 최초 납입일

부터 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10

연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

다. 소득세법시행령 제 조( 25 )

년 월 일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는 년이상 유지시* 2000 12 31 5

비과세.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 이전에2001 1 1 2003 12 31 가입한 경우에는 7

년이상 유지시 비과세.

개인연금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년 월 일 이전에 가입한 개인연금저축의 경우2000 12 31 10

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하고 년 이상 연금으로 지급받는 경우5

발생한 이자소득은 비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86 )

년 월 일 이후 가입한 연금저축은 향후 지급받는 연금* 2001 1 1

수령액 중 소득공제 받은 원금 부분과 투자수익 부분은 연금

소득으로 과세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조( 86 2)

상속보험금의 금융재산 상속공제◆

상속재산에 합산되는 사망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인정되어 다른

금융재산을 포함하여 순금융재산가액의 억원 한도 천만20%(2 , 2

원 이하인 경우 전액 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조22 )

귀하의 계약은 예금자보호제도 등에 의해 지급이 보장됩니다.▶

보험회사의 경영이 악화된 경우 보험업법의 계약이전제도에 의해

다른 보험회사로 계약을 이전하는 보호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만약 파산 등으로 보험계약상의 채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 예

금자보호법에 의해 지급이 보장되며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생명보,

험계약은 보험계약체결 시기에 관계없이 파산금융기관당 인당 기1

준으로 해약환급금 또는 사고보험금이나 만기보험금 에 기타 지급( )

금을 합쳐서 만원을 한도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실적배당형5,000 .

상품인 변액보험의 주보험과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납부자가 법인인

경우 퇴직보험 예외 에는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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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생명보험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불만사항이 있을시◆

신속히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 귀하가 상품을 가입하기 전에 상품내용이 궁금하시거나 가입조건

등을 문의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가입 후 해당상품에 관한 상담을 원

하실 경우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알리안츠생명보험 상담 전화번호 안내< >

소비자부: 02) 3787-7482 ~ 9ㅇ
콜센터: 1588-6500ㅇ

귀하가 보험계약 유지과정상 분쟁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항이 발◎

생하거나 우리 알리안츠 생명보험회사의 보험금 지급처리내용 등에 대해

불만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의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등을 통해 상

담을 받거나 분쟁조정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민원상담전화 및 지원 안내< >

민원상담전화 국번없이 이동전화 지역번호: 1332 ( : -1332)ㅇ

부산지원 대구지원: 051) 606-1700~1 : 053) 760-4000ㅇ ㅇ

광주지원 대전지원: 062) 606-1616 : 042) 479-5120~2ㅇ ㅇ

◎ 귀하가 표준약관이나 기타 보험의 일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궁금하시

면 아래의생명보험협회소비자보호실등을통해 상담을 받으실 수있습니다.

생명보험협회 전화번호 안내< >

서울 부산: 02) 2262-6565 : 051) 669-7501ㅇ ㅇ

대구 광주: 053) 427-8051 : 062) 350-0114ㅇ ㅇ

대전 강릉: 042) 242-7002 : 033) 645-9673ㅇ ㅇ

전주 : 063) 252-5946ㅇ

방카슈랑스 부조리 신고센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대출과 연계하

여 보험가입을 강요하거나 기존에 가입한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해지

하도록한 후 새로운 보험계약의 가입을 권유하는 등 부당한 요구를

한 경우 금융감독원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홈페이지(Tel : 1332, : 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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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보험용어 ≪◀

보험약관◆

생명보험 계약에 관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 상호간에

이행하여야 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것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

보험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

보험계약자◆

계약을 청약하고 보험료 납입의무를 지는 사람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

보험사고 발생의 대상이 되는 사람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

보험사고발생시 보험금 청구권을 가진 사람

보험료◆

보험계약에 따른 보장을 받기 위하여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납입하는 금액

보험금◆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사망 장해 입원 만기 등, ,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하는 금액

보험기간◆

보험계약에 따라 보장을 받는 기간

보장개시일◆

보험회사의 보험금지급의무가 시작되는 날

보험가입금액◆

보험금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금액,

책임준비금◆

장래의 보험금 환급금 배당금 지급을 위하여 계약자가, ,

납입한 보험료 중 일정액을 보험회사가 적립해둔 금액

해약환급금◆

계약의 효력상실 또는 해지시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금액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약관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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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약관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1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1 【 】
제 조 청약의 철회2 【 】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3 【 】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4 ( )【 】
제 조 용어의 정의5 【 】
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6 【 】
제 조 계약의 무효7 【 】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8 【 】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9 【 】
제 조 계약의 소멸10 【 】
제 조 보험나이11 【 】

제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2 ( )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12 1【 】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13 2【 】
제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14 【 】
제 조 보험료의 납입중지15 【 】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16 【 】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17 ( )【 】
제 조18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

제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3 ( )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9 【 】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20 【 】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21 【 】
제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22 ,【 】
제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23 【 】
제 조 해약환급금24 【 】
제 조 배당금의 지급25 【 】
제 조 소멸시효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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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4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27 【 】
제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28 【 】
제 조 펀드의 유형29 【 】
제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30 【 】
제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31 【 】
제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32 【 】
제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33 【 】
제 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34 【 】
제 조 특별계정의 폐지35 【 】

제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5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36 【 】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37 【 】
제 조 계약 취소권의 행사제한38 【 】

제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6
제 조 주소변경 통지39 【 】
제 조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 지정40 ( )【 】
제 조 대표자의 지정41 【 】
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42 【 】
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43 【 】
제 조 보험금 등의 지급44 【 】
제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45 【 】
제 조 계약내용의 교환46 【 】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47 【 】
제 조 보험계약대출48 【 】

제 관 분쟁조정 등7
제 조 분쟁의 조정49 【 】
제 조 관할법원50 【 】
제 조 약관의 해석51 【 】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52 【 】
제 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53 【 】
제 조 결산사항의 통지54 【 】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55 【 】
제 조 준거법56 【 】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5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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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약관

제 관 보험계약의 성립 및 유지1

제 조 보험계약의 성립1 【 】

보험계약은 보험계약자의 청약과 보험회사의 승낙으로 이루어집①

니다 이하 보험계약은 계약 보험계약자는 계약자 보험회사는. ( “ ”, “ ”,
회사 라 합니다“ ” )
또한 이 계약의 보험기간은 보장개시일부터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 )
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전일까지를 제 보험기간 보험대“ 1 ”,
상자 주피보험자 의 연금지급개시 나이 계약해당일 이하 연금지급 개( ) ( “
시일 이라 합니다 부터 종신연금 및 상속연금은 종신까지 확정연금” ) ,
은 최종연금지급일 까지를 제 보험기간 이라 합니다“ 2 ” .
회사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계약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②

승낙을 거절하거나 별도의 조건 보험가입금액 제한 일부보장 제외( , ,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 등 을 부과하여 인수할 수 있습니다, )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받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경우에 건강진, 1③

단을 받지 아니하는 계약 이하 무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은 청약일( " " ) ,
건강진단을 받는 계약 이하 진단계약 이라 합니다 은 진단일 재진단( " " ) (
의 경우에는 최종 진단일 부터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하여야) 30
하며 승낙한 때에는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를 교부합니다 그러나, ( ) .
일 이내에 승낙 또는 거절의 통지가 없으면 승낙된 것으로 봅니다30 .
회사가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거절통지와1④

함께 받은 금액을 돌려 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이 계,
약의 예정이율 이하 예정이율 이라 합니다 를 연단위 복리로 계( “ ” ) 1%＋

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단 회사는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 , 1
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승낙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청약의 철회2 【 】

계약자는 청약을 한 날 또는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일1 15①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 할 수 있습니다( ) .撤回

회사는 제 항에 의한 계약자의 청약철회 신청을 접수한 경우에는1②

지체 없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며 보험료 반환이 지체된,
기간에 대하여는 이 계약의 보험계약대출이율 이하 보험계약대출이( "
율 이라 합니다 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 .
단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신용카드로 납입한 계약의 청약을 철회, 1
하는 경우에는 회사는 신용카드의 매출을 취소하며 이자를 더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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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3 【 】

계약자는 다음에 정하는 보장계약과 연금계약을 동시에 체결하여①

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 과 연금계약 을 합하여 계약 이라 합니.( " " " " " "
다)

보장계약1.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하였을 때 사망보1 ( )
험금을 지급받기 위한 계약

연금계약2.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때 연금을 지2 ( )
급받기 위한 계약

계약자는 제 항에서 정하는 보장계약의 보험료와 연금계약의 보1②

험료를 합하여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하 보장계약의 보험료 와 연금.( " " "
계약의 보험료 를 합하여 보험료 라 합니다" " " )
제 항 제 호의 적립형 종 연금계약의 연금지급형태는 계약을 체1 2 (1 )③

결시 아래표와 같이 정해지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에 의하여 변, 8 ( )
경될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년보증 년보증(10 , 20 )
부부계약 년보증 년보증(10 , 20 )
보증금액부

제 항 제 호의 거치형 종 연금계약의 경우 계약자는 계약을 체1 2 (2 )④

결할 때 연단위 보험계약해당일로 연금지급개시시점을 선택하여야

하며 또한 연금지급 개시나이의 계약해당일 전일까지 다음에 정한,
생존연금 지급형태 및 구성비율을 결정하여야 합니다.

종신연금
보증기간부

개인계약 년보증 년보증(10 , 20 )
부부계약 년보증 년보증(10 , 20 )
보증금액부

확정연금 년 년 년 년(5 , 10 , 15 , 20 )
상속연금

이 보험의 보험료는 다음에 정하는 기본보험료와 추가납입보험료⑤

로 구성됩니다.
기본보험료1.
적립형 종 의 경우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매월 계속 납(1 )
입하기로 한 월보험료를 말하여 거치형 종 의 경우 계약시점에, (2 )
납입하는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2.
계약자가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 후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 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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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전까지 수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추7 . ,
가납입보험료는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한도 내에서

납입 가능합니다.

제 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범위 및 자격의 득실4 ( )【 】

이 계약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제 보험기간과 제 보험기간에( ) 1 2①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제 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보험대상자 본인 주피보1. 1 ( ) (
험자 으로 합니다) .
제 보험기간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개인계약의 경우에는 보2. 2 ( )
험대상자 피보험자 본인으로 하고 부부계약의 경우에는 보험대( ) ,
상자 주피보험자 와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의 가족관계등록부상( ) ( )
또는 주민등록상의 배우자 이하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라( “ ( )”
합니다 로 합니다 이하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와 추가 보험대) .( “ ( )” “
상자 종피보험자 를 합하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라 합니다( )” “ ( )” )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②

가 사망이외의 원인 이혼 등 으로 제 항 제 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면( ) 1 2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더 이상 가지지 아니합니다( ) .
부부계약의 경우 연금지급 개시 후 새로이 제 항 제 호에 해당되1 2③

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그 해당된 날부터 추( )
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취득합니다 그러나 연금지급( ) .
개시 이후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 사망한 후 새로이 제 항( ) 1
제 호에 해당되는 자는 추가 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 자격을 취득2 ( )
하지 아니합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자가 자격상실일부터 개월 이내에 자격2 3④

을 상실한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 )
회사에 신청서 회사양식 를 접수한 경우에 한하여 추가보험대상자 종( ) (
피보험자 의 자격을 상실시키지 아니합니다) .

제 조 용어의 정의5 【 】

이 계약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변액보험 이라 함은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1. " "
로 자금을 조성하여 특별계정으로 운영하고 그 특별계정의 운,
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간

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일반계정 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 조 제 항 각 호에서 규정하2. " " 108 1
고 있는 계약을 제외한 계약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회

계처리하기 위한 계정으로 회사는 제 호의 특별계정과 구분하여3
재산을 관리하고 회계처리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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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이라 함은 보험업법 제 조 제 항에서 규정한 바와3. " " 108 1
같이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이 보험의 제 보험기간, 1
에 한하여 운용됩니다.
펀드 라 함은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자산을 말합니다4. " " .
계약자적립금 이라 함은 제 보험기간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5. " " 1
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
있는 경우 제 조 보험계약대출 제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보48 ( ) 4
험계약대출금액의 적립액 이하 보험계약대출적립금 이라 합니( " "
다 을 포함하며 계약자적립금에서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을 차감) ,
한 금액을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금 이하 특별계정내계약자적립( “
금 이라 합니다 이라 합니다” .) .
이미 납입한 보험료 라 함은 계약자가 회사에 납입한 기본보험6. " "
료 및 추가납입보험료를 말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동조 호 및7 9
호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항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 8 ( ) 5 , 20 (
부규정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제) 2 3 " "
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 항 및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8 ( ) 3 47 ( )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와 해당 감액 또는 중도인출 이후 납5
입된 보험료의 합계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이라 함은 제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7. " " 1
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

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 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8. " "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

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이라 함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9. " "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

지급 개시시점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단 최저연금. ,
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이라 함은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10. " "

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라 함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자산운용11. “ ”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를 말하며 특별계정 수탁보수 라 함, “ ”
은 특별계정에 속한 재산의 보관 ․기준가격산정업무 등에 소요

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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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약관교부 및 설명의무 등6 【 】

회사는 계약을 체결할 때 계약자에게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①

리고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여 드립니다 다만 컴퓨터를 이용. ,
하여 보험거래를 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사이버몰 을 이( )
용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 규정하는 절차에 따라

약관 및 청약서부본을 전자문서로 송신하고 계약자 또는 그 대리인

이 당해 문서를 수신하였을 때에는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드린 것

으로 보며 약관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계약자가 사이버몰에서 확인한,
때에는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전화를. ,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의 동의를 얻어 청

약내용 보험료납입 보험기간 계약전 알릴의무 약관의 중요한 내용, , , ,
등 보험계약 체결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질문 또는 설명하고 그에

대한 계약자의 답변 확인내용을 음성 녹음함으로써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가 제 항에 의해 제공될 약관 및 청약서 부본을 계약자에게1②

전달하지 아니하거나 약관의 중요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때 또

는 계약체결시 계약자가 청약서에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 ( )
자서명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2 10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자는 청약일부터 개] 3
월 이내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전화를 이용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음2③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는 때에는 자필서명날인 도장을 찍음 및 전[ ( )
자서명법 제 조 제 호의 규정에 의한 공인인증기관이 인증한 전자2 10
서명을 포함합니다을 생략할 수 있으며 제 항 단서에 의한 음성녹] , 1
음 내용을 문서화한 확인서를 계약자에게 교부함으로써 청약서 부본

을 전달한 것으로 봅니다.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및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1. , ( ) (
익자 가 동일한 보험계약의 경우)
보험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동일하고 보험금을 받는 자2. , ( )
보험수익자 가 보험계약자의 법정상속인인 보험계약일 경우( )
제 항에 따라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회사는 계약자에게 이미2④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는 이를 차감한 금(
액 를 돌려드리며 보험료를 받은 기간에 대하여 보험계약대출이율을) ,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의 무효7 【 】

다음 중 한 가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무효로 하며 이미 납

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 를 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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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는 계약에서 계약체결시까1.
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지 아니한 경( )
우

만 세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2. 15 , ( ) (心神喪失者 心神薄

를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로 하여 사망을 보험금 지급사유로) ( )弱者

한 계약의 경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8 【 】

계약자는 회사의 승낙을 얻어 다음의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①

이 경우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가입증서 보험증권 의 뒷면에( )
기재하여 드립니다.

기본보험료1.
보험료의 납입기간 및 수금방법2.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 및 연금지급개시나이3. ,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4. ( )
기타 계약의 내용5.
회사는 계약자가 제 항 제 호에 의하여 기본보험료를 감액하고자1 1②

할 때에는 그 감액된 부분은 해지된 것으로 보며 이로 인하여 회사,
가 지급하여야 할 해약환급금이 있을 때에는 제 조 해약환급금 항24 ( ) 1
에 따라 이를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제 항에 따라 기본보험료를 감액한 경우 동조 제 항 제 조 용어2 5 , 5 (③

의 정의 제 호 및 제 호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제) 7 9 , 20 ( ) 2
항 및 제 항에서 정하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계산합3
니다.
감액직후의이미 납입한 보험료
감액직전 이미납입한보험료 감액후계약자적립금감액전계약자적립금

주 감액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해당 감액 전 제 조 계약자적( ) “ ” 47 (
립금의 인출 에 따른 인출 및 감액이 발생한 경우 제 조 계약자적) 47 (
립금의 인출 제 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 5
료를 말합니다.

제 항 제 호의 보험료 납입기간의 변경은 보험료 납입기간이1 2 10④

년을 경과한 경우에 한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제 항 제 호의 연금지급형태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1 3 ,⑤

및 연금지급개시나이를 연금지급개시 전에 제 항에 따라 언제든지1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료의 납입이 완료된 후 연금지급개시까. ,
지 최소 년간의 거치기간을 두어야 하며 변경 당시 계약자적립금이7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 연금지급개시나이를 단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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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에도 불구하고 적립형 종 의 경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5 (1 ) ,⑥

계약에 한하여 계약자는 제 조 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제 항에 따라3 ( ) 3
선택한 연금지급형태를 연금지급개시 전까지 언제든지 변경할 수

있습니다 별표 생존연금 지급 기준표 참조.( 2 “ ” )
계약자가 제 항 제 호 중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를 변경하1 4 ( )⑦

고자 할 때에는 보험금의 지급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보험대상자 피보(
험자 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9 【 】

계약자는 계약이 소멸하기 전에 언제든지 단 종신연금형의 경우 생( ,
존연금이 지급개시된 이후에는 제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
경우 회사는 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계약자24 ( ) 1
에게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의 소멸10 【 】

다음 중 한 가지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이 계약은 더 이상 효력

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1. 1 ( )[
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 )]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부부계약의 경우 보험대상2. 2 ( )[
자 주피보험자 및 추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모두가 사망한( ) ( ) ]
경우

제 보험기간 중 확정연금에서 확정연금 지급기간이 종료된 경우3. 2

제 조 보험나이11 【 】

이 약관에서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나이는 보험나이를 기준으( )①

로 합니다 단 제 조 계약의 무효 제 호의 경우에는 실제 만나이를. , 7 ( ) 2
적용합니다.
제 항의 보험나이는 계약일 현재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실제 만1 ( )②

나이를 기준으로 개월 미만의 끝수는 버리고 개월 이상의 끝수는6 6
년으로 하여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해당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1 ,
으로 합니다.

제 관 보험료의 납입 계약자의 주된 의무2 ( )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장개시일12 1【 】

회사는 계약의 청약을 승낙하고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 자동이체1 (①

납입 및 신용카드납입의 경우에는 자동이체신청 및 신용카드매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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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때 다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보험료 납.
입 및 승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부터 이 약관)
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그러나 회사가 청약시에 제 회 보. 1
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한 경우에는 제 회 보험료를 받은 때부터1
이 약관이 정한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이하 제 회 보험료를 받은.( 1
날을 보장개시일 이라 하며 보장개시일을 보험계약일로 봅니다" " , )
회사가 청약시에 제 회 보험료를 받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1②

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보장개시일부터 이 약관이 정하

는 바에 따라 보장을 합니다.
회사는 제 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중 한가지의 경우에 해당되는2③

경우에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를 준용하여 회사가 보장1. 37 ( )
을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에 의하여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2. 36 ( ) (
험자 가 회사에 알린 내용 또는 건강진단내용이 보험금 지급사)
유의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 하는 경우( )證明

청약서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직업 또는 직종별로 보험가입금( )④

액의 한도액이 명시되어 있음에도 그 한도액을 초과하여 청약을 하

고 청약을 승낙하기 전에 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초

과 청약액에 대하여는 보장을 하지 아니합니다.

제 조 제 회 이후 보험료의 납입13 2【 】

계약자는 제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계약체결시 납입하기로 약속한2
날 이하 납입기일 이라합니다 까지 납입하여야 하며 추가납입보험료( " " ) ,
는 계약일 개월 경과후부터 연금지급개시시점 만 년전까지 수시로1 7
납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에는 영수증을 발행하여 드립니다 다만 금융회사 우체국 포함 를 통. , ( )
하여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그 금융회사 발행 증빙서류를 영수

증으로 대신합니다.

제 조 납입된 보험료의 처리14 【 】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이①

계약의 특별계정투입보험료 납입 보험료에서 회사 소정의 사업비를(
뺀 금액 이하 특별계정 투입보험료 라 합니다 를 일반계정에서 특별, " " )
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제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1 .②

제 회 보험료의 경우 청약철회기간 내에 승낙된 경우에는 청약1. 1
철회기간이 종료한 날의 다음 날로 청약철회기간이 지난 후 승,
낙된 경우에는 승낙일로 합니다 이 경우 이체금액은 특별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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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보험료를 제 회 보험료 납입 후 청약철회기간 종료일의 다1
음날까지는 예정이율로 그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로 적립한 금액으로 합니다.
제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의 경우 월계약해당일 제 영업일2. 2 - 2「 」

이전에 납입한 경우에는 월계약해당일 로 하며 납입일로부,「 」

터 월계약해당일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합니다 월계약해당일. -「

제 영업일 이후에 납입한 경우에는 납입일 제 영업일 로1 + 2」 「 」

하며 납입일로부터 납입일 제 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적, + 2「 」

립합니다.
추가납입보험료는 납입일 제 영업일 로 하며 납입일부터3. + 2 ,「 」

납입일 제 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적립합니다+ 2 .「 」

제 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승낙을 거절한 경우에는 제 조 보험2 1 (③

계약의 성립 제 항을 적용하며 계약자가 그 청약을 철회 한 경) 4 , ( )撤回

우에는 제 조 청약의 철회 제 항의 내용을 적용합니다2 ( ) 2 .

제 조 보험료의 납입중지15 【 】

계약자는 계약체결 후 만 년 이상 경과한 계약에 한하여 보험료10
납입기간 중 장래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고 계약유지를 원할 경우

보험료 납입중지를 회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서면으로 신청하. ,
여야 하며 특약의 보험료는 완납되어야 합니다, .

제 조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16 【 】

계약자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17 ( ( )①

해지 에 의한 보험료의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경과되기 전까지 기본) ( )
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 48
조 보험계약대출 제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으로 기본보험료가 자( ) 1
동적으로 납입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지속됩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합산1②

한 금액이 해약환급금 당해 기본보험료가 납입된 것으로 계산한 금액(
을 말합니다 을 초과하는 때에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더)
이상 할 수 없습니다.
제 항 및 제 항에 의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기간은 최초1 2③

자동대출 납입일부터 년을 최고 한도로 하며 그 이후의 기간에 대1
한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을 위해서는 제 항에 따라 재신청을1
하여야 합니다.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납입이 행하여진 경우에도 자동대출 납입④

전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개월 이내에 계약( ) 1
자가 계약의 해지를 청구한 때에는 회사는 기본보험료의 자동대출

납입이 없었던 것으로 하여 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에 의한 해약환24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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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17 ( )【 】

계약자가 제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를 납입기일까지 납입하지 아2①

니하는 때에는 납입기일 다음날부터 납입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를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하며 계약체결시 또는 이후에( ) ,
계약자가 알려준 주소로 납입최고서 납입안내장 를 발송하고 납입최( ) ,
고서 도달여부와 관련하여서는 이 약관 제 조 주소변경 통지 제 항40 ( ) 2
에 따릅니다.
회사는 제 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최고 독촉 하고 납입최고 독촉4 ( ) ( )②

기간 안에 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 )
는 날의 다음날 계약을 해지합니다 납입최고 독촉 기간 안에 발생한. ( )
사고에 대하여 회사는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제 항에 불구하고 회사의 방문수금 불이행 또는 은행 납입통지서1③

의 미교부 자동이체 미신청 등 회사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계,
약자가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입기일부터 개월이3
되는 날까지를 납입최고 독촉 기간으로 하여 제 항을 적용합니다 다( ) 1 .
만 회사가 다시 기본보험료를 수금 또는 자동이체하기로 하거나 은,
행납입통지서를 교부하기로 한 경우에는 그 수금 자동이체 또는 재( )
교부일부터 일이 되는 날을 새로운 납입기일로 하여 제 항의 납입15 1
최고 독촉 기간을 적용합니다( ) .
제 회 이후의 기본보험료가 납입기일까지 납입되지 아니하여 기2④

본보험료 납입이 연체중인 경우에 회사는 계약자타인을 위한 보험의[
경우 특정된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포함에게 납입최고 독촉( ) ] ( )
기간 안에 연체된 기본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한다는 내용과 납입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까지 기본보험료가 납입되지 않은 경우 납입( )
최고 독촉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날부터 계약이 해지됨을 납입최고( )
독촉 기간이 끝나기 일 이전까지 서면 또는 전화 음성녹음 로 알( ) 15 ( )
려 드립니다.
제 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제 조 해약환급금 제 항1 24 ( ) 1⑤

에 의한 해약환급금을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로 인한 해지계약의 부활 효력회복18 ( )【 】

계약자의 보험료 연체 등의 사유로 해지된 계약에 대한 특별계정①

의 계약자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으로 이체

하여 관리합니다.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지 에 따17 ( ( ) )②

라 계약이 해지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받지 아니한 경우 계약자는

해지된 날부터 년 이내에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의 부활 효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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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회복 을 청약할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승낙한 때에는 부활 효력) , (
회복 을 청약한 날까지의 연체된 기본보험료에 예정이율 범위 내) +1%
에서 회사가 정하는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여 납입하여야 합니

다.
회사는 제 항에 의하여 승낙한 계약의 경우 계약이 해지된 날부2③

터 부활 효력회복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계약자적립금 계약이( ) (
해지된 날부터 계산한 이자포함 과 연체된 보험료 중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 해당액 연체된 보험료에 대한 이자포함 등을 이체사유가 발생( )
한 날을 기준으로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합니다.
제 항에서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이라 함은 다음과 같습니다3 .④

부활 효력회복 승낙 후 연체보험료가 완납된 경우1. ( ) 「연체보험료

완납일 제 영업일+ 2 」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 영업일 이내에 부활 효력회복 승낙이2. 2 ( )
이루어진 경우에는 「연체보험료 완납일 제 영업일+ 2 」

연체보험료 완납 후 제 영업일 경과 후에 부활 효력회복 승낙3. 2 ( )
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승낙일

제 항에 따라 해지계약을 부활 효력회복 하는 경우에는 제 조 보2 ( ) 1 (⑤

험계약의 성립 제 항 및 제 항 제 조 제 회 보험료 및 회사의 보) 3 4 , 12 ( 1
장개시일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36 ( ), 37 (
효과 및 제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 를 준용합니다) 38 ( ) .

제 관 보험금의 지급 회사의 주된 의무3 ( )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19 【 】

회사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에게 다음 사항 중 어느 한 가지의 경우( )
에 해당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 )
게 약정한 보험금 별표 보험금 지급기준표 참조 을 지급합니다( 1" " ) .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재해 별표 재해분류1. 1 ( ) ( 3 “
표 에서 정한 재해를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이외의 원인으로” , )
사망하였을 때 일반사망보험금: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2. 1 ( )
으로 사망하였을 때 재해사망보험금:
제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일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살3. 2 ( )
아있을 때 연금지급형태에 따른 매년 생존연금을 지급:

제 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20 【 】

제 조 계약의 소멸 및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10 ( ) 19 ( ) 1①

호 내지 제 호에는 보험기간 중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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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 항공기의 추락 등( ) , ,失踪宣告

민법 제 조 실종의 선고 제 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27 ( ) 2 "
류표 별표 참조 에서 정하는 재해 이하 재해 라 합니다 로 인하여"( 3 ) ( " " )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

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호 내지 제 호의 사망보험19 ( ) 1 2②

금은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사망( ) ,
보험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

료를 최저사망보험금으로 지급합니다.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호의 생존연금은 연금개시19 ( ) 3③

시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연금개시시의 계약자적립금

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을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최

저연금적립금으로 하여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보험사고21 【 】

회사는 다음 중 어느 한가지의 경우에 의하여 보험금지급사유가①

발생한 때에는 보험금을 드리지 아니함과 동시에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1. ( )
그러나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 ( )
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

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계약의 보장개시일부활 효력회복 계약의, [ ( )
경우는 부활 효력회복 청약일부터 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 ) ] 2
우에는 일반사망보험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고의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2. ( ) ( )
해친 경우

그러나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의 일부 보험( )
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인 경우에는 그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 ) (
수익자 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제외한 나머지 보험금을 다른 보)
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지급합니다( ) .
계약자가 고의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를 해친 경우3. ( )
제 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사가 이 계약을 해지하거나 계약1②

이 더 이상 효력이 없어지는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 계약자 적립금의1. 1 1 (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액 를 계약자에게 돌려 드)
립니다.
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금에 해당하는 해2. 1 2
약환급금을 계약자에게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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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항 제 호의 경우에는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드리지 아니3. 1 3
합니다.

제 조 전쟁 기타 변란시의 보험금22 ,【 】

회사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전쟁 기타 변란으로 인하여 제 조( ) , 19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호 및 제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 1 2
그 수가 보험료 산출기초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될 때에는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얻어 보험금을 감액하여 지급합니다.

제 조 공시이율의 적용 및 공시23 【 】

이 보험의 제 보험기간 중 지급되는 연금액 및 연금지급 개시 후2①

책임준비금에 대한 적립이율은 매월 일 회사가 정한 공시이율로 하1
며 당월 말일까지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1 .
제 항의 공시이율은 운용자산수익률에서 투자지출률을 차감한 내1②

부지표와 회사채수익률과 국고채수익률을 반영한 외부지표를 고려하

여 이 보험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합니다.
이 보험의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년 이하의 경과기간에10③

대하여는 연복리 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2.5%, 10
리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2.0% .
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공시이율을 매월 회사의 인터넷1 2④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합니다.

제 조 해약환급금24 【 】

이 약관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보"①

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합니다" .
제 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되1②

므로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

다.
제 보험기간의 해약환급금 계산시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매월 일2 1③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당월 말일까지 개월간 확정 적용합니다, 1 .
이 때 적용되는 공시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년 이하의 경과기간에10
대하여는 연복리 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2.5%, 10
리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2.0% .
회사는 경과기간별 해약환급금에 관한 표를 계약자에게 제공하여④

드립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약관에서 정한 제 조 계약자의 임의해지 에1 9 ( )⑤

관한 사항에 의해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 지급하는 해약환급금은 해「

지 신청일 제 영업일 의 기준가를 적용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2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계산하며 해지 신청일 제 영”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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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일 에 지급합니다.」

제 조 배당금의 지급25 【 】

이 계약은 무배당보험이므로 계약자배당금이 없습니다.

제 조 소멸시효26 【 】

보험금 청구권 보험료 또는 환급금 반환청구권은 년간 행사하지 아, 2
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

제 관 특별계정에 관한 사항4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계산27 【 】

이 계약의 계약자적립금 계산은 이전 계약자적립금과 특별계정①

투입보험료에서 중도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 및 매월 계약해당일( )
에 월공제액 당월분의 사망보장 위험보험료와 납입후 유지비 최저사( ,
망보험금 보증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을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반영하여 이 계약의 보험료 및 책임"
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산합니다" .
회사는 특별계정에서 운용되는 계약자적립금에서 매일 특별계정②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를 차감합니다.
연금개시시점에 계약자적립금은 일반계정으로 이체되며 이체된③

일반계정의 적립액은 적립이율 공시이율 이하 적립이율 이라 합니( , “ ”
다 로 부리 적립됩니다 이 때 적용되는 적립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
년 이하의 경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년을 초과하는 경10 2.5%, 10

과기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2.0% .

제 조 펀드의 운용 및 평가28 【 】

변액보험의 펀드는 특별계정별로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독①

립적으로 운용되며 자산운용실적이 계약자적립금에 즉시 반영될 수,
있도록 매일 평가합니다.
제 항의 특별계정에서 관리되는 자산의 운용실적에 의한 이익 및1②

손실은 다른 계정의 자산운용에 따른 이익 및 손실에 관계없이 이

계약으로 귀속됩니다.
회사는 이 계약의 운용자산을 회사가 운영하는 다른 변액보험의③

유사한 성격의 운용자산별로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는 펀드 통합사유 통합일자 기타 펀드통합관련사항을 일간신문, ,
신문등의 자유와 기능보장에 관한 법률 제 조 제 항 제 호의 규정( 12 1 6
에 의하여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동법 제 조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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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호 가 또는 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며 이하 같습니다 에 공고2 ‘ ’ ‘ ’ , )
하거나 계약자에게 개별 통지하여 드립니다 또한 회사는 펀드를 통.
합한 날 이후 개월이 경과하는 날까지 각 펀드의 결산서류를 회사6
본점에 비치합니다.
계약자는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방법에 대해서는 일체의 관여를 할④

수 없습니다.

제 조 펀드의 유형29 【 】

펀드의 유형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구체적인 펀드 유형 및 내용,①

은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채권형 채권전환사채교환사채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1. : [ , ,
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 포함 을 포함한다, ( ) .]
및 채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형 파생상품 등에 순자,
산 의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NAV) 95% ,
여 유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유로인덱스형 유로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2. :
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NAV) 50% , ,
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
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재팬인덱스형 일본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3. :
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NAV) 50% , ,
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
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브릭스인덱스형 브릭스 브라질러시아인도중국 지역의 주식4. : ( , , , )
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 ,
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NAV) 50%
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 ,
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차이나인덱스형 중국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5. :
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 ,
에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NAV) 50% , ,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
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코리아인덱스형 국내 해당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6. : KOSPI200
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NAV) 50% , ,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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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수익증권에 투자합니다, .
제 항의 각 펀드의 투자대상 중 보험관련 법규 및 간접투자자산1②

운용 법규에 제한이 있는 경우 운용상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 항에서 정한 펀드의 유형 외에 새로운 펀드가 추가될 수 있습1③

니다.
제 항에서 회사가 운용자산인 유가증권 등의 가격변동 및 해약1④

등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 항에서 정한 투자한도를 초과하1
게 된 경우에는 개월 이내에 그 투자한도를 적합하도록 하여야 합3
니다.

제 조 계약자의 펀드 선택 및 변경30 【 】

계약자는 보험계약체결시 판매 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기본보①

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후 부1
터 보험년도 중 회 이내의 범위에서 기본보험료 투입비율의 변경12
을 회사에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 ,
험료는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5 .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그 지정한 비율을②

따라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
율을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 ,
험료는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5 .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 후부터 보험연도 중 회 이내1 12③

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적립금의 이전 또는 제 조 계약31 (
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 에 의한 펀드의 편입비율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 , 3
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개월이 경과한 후부터 가능합니다3 .
제 항 내지 제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이 체결된 이후 제 조 펀드1 3 29 (④

의 유형 제 항에 따라 새로운 펀드가 설정되는 경우 계약자는 추가) 3
로 설정된 펀드를 선택하거나 추가로 설정된 펀드로 펀드적립금을

이전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항에 의한 펀드적립금의 이전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제3⑤

조 특별계정의 폐지 제 항 제 호 내지 제 호의 특별한 사정이 없35 ( ) 1 1 3
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 영업일 을, + 5「 」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이전하는 펀드적립. ,
금은 만원 이상 이어야 합니다10 .
회사는 제 항에서 정한 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변경대3⑥

상 계약자적립금의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으며 이는0.1% ,
제 항의 현금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수수료 중 원을 초과하는5 . , 5,000
금액은 변경 전 펀드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회사는 천재지변 유가증권시장의 폐쇄휴장 유가증권 등의 매각· , · ,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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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 항에서 정하는, 5
날까지 이전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 및 향후 이전

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계약자에게 통지하며 보험재산이 처,
분되는 날로부터 제 영업일을 기준으로 현금을 이전하는 방식을 따5
릅니다.

제 조 계약자의 펀드자동재배분 선택31 【 】

계약자는 계약체결시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이 경,①

우 계약일부터 매 개월 단위로 계약체결시 선택한 펀드의 편입비율6
로 자동재배분 됩니다 단 펀드자동재배분 실행일이 영업일이 아닌. ,
경우에는 다음 영업일에 실행됩니다.
보험기간 중 펀드변경에 의해 펀드의 편입비율이 변경된 경우에②

는 변경된 펀드의 편입비율에 따라 자동재배분되며 이 경우에도 매,
개월 단위로 자동재배분됩니다6 .
계약자는 보험기간 중 펀드자동재배분을 선택하거나 취소할 수③

있습니다.

제 조 자산의 평가방법 및 운용32 【 】

특별계정자산의 평가 및 운용은 보험업법 및 간접투자자산운용업①

법 등에서 정한 방법에 따릅니다.
제 항에 의한 특별계정자산의 평가는 각 특별계정별로 적용됩니1②

다.

제 조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33 【 】

특별계정 좌수 및 기준가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산출합니다.
좌수1.
특별계정 설정시 원을 좌로 하며 그 이후에는 매일 좌당 기1 1 ,
준가격에 따라 좌단위로 특별계정에 이체 또는 인출합니다.
좌당 기준가격2.
특별계정의 좌당 기준가격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되 좌 단, 1,000
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

산하며 최초 판매개시일의 기준가격은 좌당 원으로1,000 1,000
합니다.

좌당기준가격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특별계정의 총 좌수
단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가치라 함은 당일 특별계정의 총자,
산에서 특별계정 운용보수 및 수탁보수를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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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계약자 공지에 관한 사항34 【 】

회사는 다음에 해당하는 사항을 그 사유발생 후 회사 인터넷홈페①

이지에 게시하거나 계약자에게 공지합니다.
운용전문인력 변경1.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 제 조에서 정하는 부실자산이2. 102
발생한 경우 그 내역 및 상각율

신탁약관의 변경 다만 법령의 개정 또는 금융감독원장의 명령3. ( ,
에 따라 약관을 변경하거나 단순한 자구수정 등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외)
회사의 합병 분할 및 영업의 양수도4. , ․
기준가격을 잘못 계산하여 이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역5.
회사는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제 조에서 규정한 자산운용보고121②

서를 계약자에게 매 개월마다 제공합니다3 .

제 조 특별계정의 폐지35 【 】

회사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특①

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의 변1. ,
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2.
기타 제 호 내지 제 호에 준하는 경우3. 1 2
회사는 제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는1②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제 조 계, 30 (
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 의 규정에 따른 펀드변경 선택에 관한 안내)
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 ,
변경을 별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

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 변경을1 2③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않

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

제 관 보험계약시 계약자의 계약전 알릴의무 등5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36 【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는 청약시 진단계약의 경우에 건( ) (
강진단시 포함 청약서에서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알고 있는 사실을)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이하 계약전 알릴의무 라 하며 상법상 고( " " , "
지의무 와 같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의 규정" ) . 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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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종합병원 및 병원에서 직장 또는 개인이 실시한 건강진단서

사본 등 건강상태를 판단할 수 있는 자료로 건강진단을 대신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37 【 】

회사는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제 조 계약전 알릴( ) 36 (①

의무 에도 불구하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에는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

약을 해지 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음 중 한가.
지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합니다.

회사가 계약당시에 그 사실을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1.
알지 못하였을 때

회사가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개월 이상 지났거나 또는 보장개2. 1
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년 진단계약의2 (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년 이 지났을 때1 )
회사가 이 계약의 청약시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건강상태를3. ( )
판단할 수 있는 기초자료 건강진단서 사본 등 에 의하여 승낙통( )
지를 한 때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회사에 제출한( ( )
기초자료의 내용 중 중요사항을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때에는 제외)
보험을 모집한 자 이하 보험설계사 등 이라 합니다 가 계약자4. ( " " )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계약전 알릴의무 사항을 임의로( )
기재한 경우

제 항의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회사가 그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1②

약의 청약을 거절하거나 보험 가입금액 한도 제한 일부 보장 제외, ,
보험금 삭감 보험료 할증과 같이 조건부로 인수하는 등 계약 인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을 말합니다.
회사는 제 항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거나 보장을 제한할 경우에는1③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사실 뿐만 아니라 계약전 알릴의무사항이 중요

한 사항에 해당되는 사유 및 계약의 처리결과를 반대의 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라는 문구와 함께 계약자에게 서면"
으로 알려 드립니다.
제 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지하였을 때에는 해약환급금과 이미 납1④

입한 보험료 계약자적립금의 인출이 있었던 때에는 이를 차감한 금(
액 중 많은 금액을 지급하여 드리며 보장을 제한하였을 때에는 보) ,
험료 보험가입금액 등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의 계약전 알릴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보36 ( )⑤

험금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한 경우

에는 제 항에 불구하고 계약의 해지 또는 보장을 제한하기 이전까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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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해당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제 조 계약취소권의 행사제한38 【 】

보장개시일부터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년 진단계약2 (
의 경우 질병에 대하여는 년 이 지났을 때에는 민법 제 조 사기1 ) 110 ( ,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에 의한 취소권을 행사하지 아니합니다 그러) .
나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대리진단 약물복용을 수단( ) ,
으로 진단절차를 통과하거나 진단서 위변조 또는 청약일 이전에 암

또는 에이즈의 진단 확정을 받은 후 이를 숨기고 가입하는 등의 뚜

렷한 사기의사에 의하여 계약이 성립되었음을 회사가 증명하는 경우

에는 보장 개시일부터 년 이내 사기사실을 안 날부터는 개월 이내5 ( 1 )
에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제 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6

제 조 주소변경 통지39 【 】

계약자는 주소 또는 연락처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변경①

내용을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항에서 정한 대로 계약자가 알리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가1②

회사에 알린 최종의 주소 또는 연락처로 알린 사항은 일반적으로 도

달에 필요한 시일이 지난 때에 계약자에게 도달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 지정40 ( )【 】

이 계약에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를 지정하지 아( )
니한 때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를 제 조 보험금의 종류( ) 19 (
및 지급 사유 제 호의 경우는 계약자로 하고 동조 호 내지 제 호) 3 , 1 2
의 경우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상속인으로 합니다( ) .

제 조 대표자의 지정41 【 】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인 이상인 경우에( ) 2①

는 각 대표자 인을 지정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그 대표자는 각각1 .
다른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를 대리하는 것으로( )
합니다.
지정된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 소재가 확실( )②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계약에 관하여 회사가 계약자 또는 보험금

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인에 대하여 한 행위는 각각 다른 계약자( ) 1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칩니다( ) .
계약자가 인 이상인 경우에는 그 책임을 연대 로 합니다2 ( ) .連帶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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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조 보험금 지급사유의 발생통지42 【 】

계약자 또는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나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는( ) ( )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에 정한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19 ( )
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회사에 알려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43 【 】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또는 계약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 )①

하고 보험금 계약자적립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
청구서 회사양식1. ( )
사고증명서 사망진단서 등2. ( )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3. ( )
주민등록등본 생존연금 지급시( )
신분증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사진이 부착된 정부기관4. (
발행 신분증 본인이 아닌 경우에는 본인의 인감증명서 포함, )
기타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가 보험금 등의 수령에 필요5. ( )
하여 제출하는 서류

병원 또는 의원에서 발급한 제 항 제 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1 2②

제 조 의료기관 의 규정에 의한 국내의 병원이나 의원 또는 국외의3 ( )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제 조 보험금 등의 지급44 【 】

회사는 제 조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에서 정한 서류를 접수43 ( )①

한 때에는 접수증을 교부하고 그 서류를 접수한 날부터 영업일 이, 3
내에 보험금 책임준비금 또는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다, .
만 보험금의 경우 지급사유의 조사나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접수, ,
후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10 .
계약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 ) ( )②

는 제 조 계약전 알릴의무 위반의 효과 및 제 항의 보험금 지급사37 ( ) 1
유 조사와 관련하여 의료기관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경찰서 등 관,
공서에 대한 회사의 서면에 의한 조사요청에 동의하여야 합니다 다.
만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확인이 끝날

때까지 회사는 보험금 지급지연에 따른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회사가 제 항의 지급사유 조사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1③

하는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동의를 얻어 제 의 의사를 정하, ( ) 3
고 그 제 의 의사의 의견에 따를 수 있습니다 이 약관에서 제 의3 . “ 3
의사 는 의료법 제 조 의료기관 에서 정하는 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 3 ( )
중에서 정하며 이 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비용은 회사가 부담합니다, .
회사는 제 조 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 제 호의 생존연금의19 ( ) 3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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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시기가 도래할 때에는 도래일 일 이전에 그 사유와 회사가 지7
급하여야 할 금액을 계약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
알려드리며 제 항에 의하여 보험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 보험금 지급, 1
일까지의 기간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별표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 4) "
이율 계산 과 같습니다" .
회사가 보험금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을 위하여 제 항의 지급1⑤

기일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사유 지급예정일 및 보험금 가지급 제도에 대하여 보험대,
상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에게 서면으로 통( ) ( )
지하여 드리며 지급할 보험금의 결정과 관련하여 보험금 지급이 지,
연되는 경우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자 의 청구에 따라 회사( )
가 추정하는 보험금을 우선적으로 가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 조 보험금 받는 방법의 변경45 【 】

계약자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 후에는 보험금을 받는 자 보험수익( (①

자 는 회사의 사업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 조 보험금의 종류)) 19 (
및 지급사유 제 호 내지 제 호에 의한 사망보험금의 전부 또는 일) 1 2
부에 대하여 분할지급 또는 일시지급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항에 의하여 일시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1②

미지급금액에 대하여 예정이율을 연단위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더하

여 지급하며 분할지급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정이,
율로 할인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제 조 계약내용의 교환46 【 】

회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 등을 위한 판단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동의( )
를 받아 다른 보험회사 및 보험관련단체 등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회사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법률 제 조 개인23 (
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및 동법 시행령 제 조 개인신용) 12 (
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등 의 규정을 따릅니다) .

계약자 및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1. ( ) ,
계약일 보험종목 보험료 보험가입금액 등 계약내용2. , , ,
보험금과 각종 급부금액 및 지급사유 등 지급내용3.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질병에 관한 정보4. ( )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47 【 】

계약자는 제 보험기간 중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후부터 회사에1 1①

소정의 서류를 제출하고 보험년도 기준으로 년 회에 한하여 계약12
자적립금을 인출할 수 있습니다 단 인출당시 해약환급금 보험계약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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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리금과 특약의 해약환급금은 제외한 금액 의 범위 내에서가) 60%
능하며,「신청일 제 영업일+ 2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지급합니다.
제 항의 인출금액은 만원 이상 만원 단위로 가능하며 인출 후1 10 ,②

특별계정내 계약자적립금이 적립형 종 은 계좌당 만원 미만 거(1 ) 1 500 ,
치형 종 은 기본보험료의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출할 수(2 ) 30%
있습니다.
제 항에 따라 계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인출금액의 와1 0.2%③

원 중 작은 금액 이내에서 인출수수료를 부가하며 계약자적립2,000
금에서 차감합니다.
제 항에도 불구하고 최초 납입일부터 년이 경과하기 전의 총1 , 10④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단 특약보험료는 제( ,
외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 항에 따라 인출할 경우 인출 후 이미 납입한 보험료 금액은1⑤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인출 직후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 」

인출직전계약자적립금 인출금액 인출수수료 포함인출직전계약자적립금
주 인출 직전 이미 납입한 보험료 는 해당 인출 전에 인출 및 감액( ) “ ”「 」

이 발생한 경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 항 및 상기 방법에 따라8 ( ) 3
계산된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말합니다.

중도인출은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에서 우선적으로⑥

인출하며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적립금이 부족한 경우에 한,
하여 기본보험료 계약자적립금에서 인출합니다.

제 조 보험계약대출48 【 】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단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은 제외한( ,①

금액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 따라 대출 이하 보험계약대) ( "
출 이라 합니다 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종신연금형의 경우 연" ) .
금지급이 개시된 후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계약자는 제 항에 의한 보험계약대출금과 보험계약대출이자를 언1②

제든지 상환할 수 있으며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보험금지

급사유가 발생되어 보험금을 지급하는 날 또는 책임준비금 및 해약

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과 상계할 수 있습니

다.
회사는 제 조 보험료의 납입연체시 납입최고 독촉 와 계약의 해17 ( ( )③

지 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는 때에는 즉시 해약환급금과 보험계약대출)
원리금을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항에 의하여 보험계약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 보험계약대출금1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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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은 「신청일 제 영업일+ 2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각각의 펀드적

립금 비율에 따라 특별계정에서 일반계정으로 이체한 후 보험계약대

출이율 로 부리하여 보험계약대출적립금으로 적립합니다 단 계-1.5% . ,
약자가 보험계약대출원리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일 제 영업일+ 2 」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상환일로부터 상「

환일 제 영업일 까지 예정이율로 부리적립합니다 이 경우 상환+ 2 .」

금액에 해당하는 보험계약대출적립금은 펀드별 편입비율에 따라 분

배하여 일반계정에서 특별계정으로 이체하며 보험계약대출적립금계

정에서는 제외합니다 또한 회사는 계약자가 보험계약대출금 및 보. ,
험계약대출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험금 해약환급금 등의,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에 제지급금에서 상계할 수 있습니다.

제 관 분쟁조정 등7

제 조 분쟁의 조정49 【 】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분쟁 당사자 또는 기타 이해관계인

과 회사는 금융감독원장에게 설치된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관할법원50 【 】

이 계약에 관한 소송은 계약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

다 다만 회사와 계약자가 합의에 의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
있습니다.

제 조 약관의 해석51 【 】

회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약관을 해석하여야 하①

며 계약자에 따라 다르게 해석하지 아니합니다.
회사는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리②

하게 해석합니다.

제 조 회사가 제작한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52 【 】

보험설계사 등이 모집과정에서 사용한 회사 각종 점포 및 대리점 포(
함 제작의 보험안내자료 계약의 청약을 권유하기 위해 만든 자료 등) (
을 말합니다 내용이 이 약관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계약자에게 유)
리한 내용으로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봅니다.

제 조 계약자적립금 등의 변동사항 통지53 【 】

회사는 계약일부터 반기별로 보험계약의 변동내용을 계약자에게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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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으로 알려 줍니다.
제 항의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다른 추가적1②

인 사항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제 조 결산사항의 통지54 【 】

회사는 사업년도 종료시 특별계정의 결산사항을 금융감독원에 보고

한 날부터 일 이내에 계약자에게 서면으로 알려 드립니다30 .

제 조 회사의 손해배상책임55 【 】

회사는 계약과 관련하여 임직원 보험설계사 및 대리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손해에 대하여 관계법규 등에 따라 손해배상

의 책임을 집니다.

제 조 준거법56 【 】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민국 법령을 따릅니다.

제 조 예금보험에 의한 지급보장57 【 】

이 계약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단 부가되는 특. ,
약의 경우 특별계정운용실적과 관계없는 특약은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지급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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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보험금 지급기준표

일반사망보험금 약관 제 조 제 호1 . ( 19 1 )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전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 1 ) (
험자 가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적립형 종(1 )
기준 계좌( :1 )

만원600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종(2 ) 일시납보험료의 10%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재해사망보험금 약관 제 조 제 호2 . ( 19 2 )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전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 1 ) (
험자 가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사망하였을 때)

지급

금액

적립형 종(1 )
기준 계좌( :1 )

만원1,200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거치형 종(2 ) 일시납보험료의 20%
사망당시 계약자적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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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연금 약관 제 조 제 호3 . ( 19 3 )

가 적립형 종. (1 )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1)

가 개인계약)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매년 보2 ( )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년1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년2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나 부부계약)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매년2 ( )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

자
주피<

보험자

>

지

급

금

액

년1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년2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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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

대상

자

지급

사유

년10
보증
지급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2 (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

때 단 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 , 10

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

차년도 부터 지급11 )

년20
보증
지급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2 (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

때 단 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 , 20

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

차년도 부터 지급21 )

지급

금액

년10
보증
지급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차년도 생( ) 11

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를 지급50%

년20
보증
지급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차년도 생( ) 21

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를 지급50%

보증금액부 종신연금형2)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매년 보험계2 ( )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

급

단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 이, ( )
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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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치형 종. (2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중에서 계약자가 선택, ,

한 연금지급형태 및 구성비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연금을 지

급합니다.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1)

가 개인계약)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매년 보2 ( )
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지급

금액

년1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년2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나 부부계약)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매년2 ( )
보험계약해당일에 살아 있을 때

보험

대상

자
주피<

보험자

>

지

급

금

액

년1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년20
보증
지급

연금지급 개시 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

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

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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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보험

대상

자

지급

사유

년10
보증
지급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2 (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

때 단 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 , 10

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

차년도 부터 지급11 )

년20
보증
지급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2 ( )

가 사망하고 매년 보험계약해당일에 추

가보험대상자 종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

때 단 년 보증지급 기간 내에 보험( , 20

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사망한 경우에는( )

차년도 부터 지급21 )

지급

금액

년10
보증
지급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차년도 생( ) 11

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를 지급50%

년20
보증
지급

보험대상자 주피보험자 가 차년도 생( ) 21

존시 지급되는 연금해당액의 를 지급50%

보증금액부 종신연금형2)

지급

사유

제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매년 보험계2 ( )
약 해당일에 살아있을 때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준

으로 매년 동일한 연금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

급

단 연금지급 개시후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 이, ( )
미 지급된 연금총액이 연금 개시시 연금계약 계약자

적립금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을 일시금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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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연금형3)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 제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 2 )
급기간 년 년 년 년 의 매년 보험계약해(5 , 10 , 15 , 20 )
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4)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 제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2 )
일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

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 ( )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주( )
계약자적립금 은 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호의 계약자적1. 5 ( ) 5「 」

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
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호에서 정한2. 5 ( ) 6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

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 항 및8 ( ) 3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47 ( ) 5
말합니다.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제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3. 1
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단 연( ,
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을 적용하기) 「 」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4.
후 년 또는 년 보증지급기간 중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10 20 (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년 또는 년까지의 보증지급기간에10 20



55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5.
금지급기간 년 년 년 년 중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5 , 10 , 15 , 20 ) ( )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 년 년 년(5 , 10 , 15 , 20
년 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의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생존연금6. 4 5 ( )
의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제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은 매월 일7 2 1「 」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계약일부터 년 이하의 경과기, 10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2.5%, 10
하여는 연복리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2.0% .
생존연금을 매월 개월 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8. , 3 , 6
공시이율 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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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2)

생존연금 지급기준표

계약자는 적립형 종 의 경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 항에 따라(1 ) , 8 ( ) 5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개시 전에 연금지급형

태의 변경 및 연금지급형태의 구성비율을 아래의 연금지급형태 중에

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보증기간부 종신연금형1 .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호 생존연금 의 적립형 종 의 보증기간부1( ) 3 ( ) (1 )
종신연금형과 동일함.

보증금액부 종신연금형2 .

별표 보험금지급기준표 호 생존연금 의 적립형 종 의 보증금액부1( ) 3 ( ) (1 )
종신연금형과 동일함.

확정연금형3 .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 제 보험기간 중 확정된 연금지( 2 )
급기간 년 년 년 년 의 매년 보험계약해(5 , 10 , 15 , 20 )
당일에 확정지급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기

준으로 확정된 연금지급기간동안 매년 동일한 연금

액이 되도록 계산한 금액을 지급

상속연금형4 .

지급

사유

연금지급 개시 후 제 보험기간 중 매년 계약해당( 2 )
일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살아있을 때( )

지급

금액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연금계약 계약자적립금을 공

시이율에 의하여 계산한 이자를 연금액으로 지급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에는 사망시점의 연금( ( )
계약의 책임준비금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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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
계약자적립금 은 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호의 계약자적1. 5 ( ) 5「 」

립금을 말하며 매일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을 적용하여 보험료, “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되기 때문”
에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이 변경되면 계약자적립금도 변경됩니

다.
이미 납입한 보험료는 약관 제 조 용어의 정의 호에서 정한2. 5 ( ) 6
보험료를 말하며 계약자가 납입보험료를 감액하거나 중도에 계

약자적립금을 인출할 경우 제 조 계약내용의 변경 제 항 및8 ( ) 3
제 조 계약자적립금의 인출 제 항에 따라 계산된 보험료를47 ( ) 5
말합니다.
생존연금의 계산은 연금개시시의 제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운용3. 1
실적에 따라 적립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단 연( ,
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보다 적

을 경우 최저연금적립금 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을 적용하기) 「 」

때문에 공시이율이 변경되면 생존연금도 변경됩니다.
종신연금형 보증기간부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4.
후 년 또는 년 보증지급기간 중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10 20 ( )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년 또는 년까지의 보증지급기간에10 20
대하여 미지급된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합니다.
확정연금형 생존연금의 경우 생존연금 지급 개시 후 확정된 연5.
금지급기간 년 년 년 년 중에 보험대상자 피보험자(5 , 10 , 15 , 20 ) ( )
가 사망하였을 경우에도 각 연금지급기간 년 년 년(5 , 10 , 15 , 20
년 까지의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드립니다.
위의 제 호 및 제 호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가 생존연금6. 4 5 ( )
의 보증지급기간 중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보증지급기간 내에

지급되는 연금을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 에 따라" "
일시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보험의 제 보험기간에 적용되는 공시이율 은 매월 일7 2 1「 」

회사가 정한 이율로 하며 보험계약일부터 년 이하의 경과기, 10
간에 대하여는 연복리 년을 초과하는 경과기간에 대2.5%, 10
하여는 연복리 를 최저한도로 합니다2.0% .
생존연금을 매월 개월 개월로 분할하여 지급할 경우에는8. , 3 , 6
공시이율 로 적립한 이자를 더하여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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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3)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1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는 이 보험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여 드립니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 (S00~Y84)①

래의 사고

전염병 예방법 제 조 제 항 제 호에 규정한 전염병2 1 1②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재해2 .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분류에서 제외하여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질병 또는 체질적 요인이 있는 자로서 경미한 외부 요인에 의①

하여 발병하거나 또는 그 증상이 더욱 악화된 경우

사고의 원인이 다음과 같은 경우②

과로 및 격심한 또는 반복적 운동- (X50)
무중력 환경에서의 장시간 체류- (X52)
식량결핍- (X53)
수분결핍- (X54)
상세불명의 결핍- (X57)
고의적 자해- (X60~X84)
법적 개입 중 법적처형- " " (Y35.5)
외과적 및 내과적 치료 중 환자의 재난 중 진료기" (Y60~Y69)"③

관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사고 단 처치 당시에는 재난의 언( ,
급이 없었으나 환자에게 이상반응이나 후에 합병증을 일으키게

한 외과적 및 내과적 처치 는 보상(Y83~Y84) )
자연의 힘에 노출 중 급격한 액체손실로 인한 탈수" (X30~X39)"④

불의의 물에 빠짐 기타 불의의 호흡 위험" (W65~W74),⑤

눈 또는 인체의 개구부를 통하여 들어온 이물(W75~W84),
중 질병에 의한 호흡장해 및 삼킴장해(W44)"

⑥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에 해당하는 질병(U00~U49, U80~U89)

안은 제 차 개정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통계청고시 제( ) 5 · (㈜

호 시행상의 분류번호이며 제 차 개정 이후 상기2007-4 ,2008.1.1 ) , 6
재해 이외에 추가로 위 및 의 각 호의 분류번호에 해당하는 재1 2
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재해도 포함하는 것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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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

보험금 지급시의 적립이율 계산

제 조 제 항 관련( 44 2 )

사망보험금 약관 제 조 제 호 및 제 호( 19 1 2 )■

생존연금 약관 제 조 제 호( 19 3 )■

-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7
알리지 아니한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회사가 보험금의 지급시기 도래 일 이전에 지급할 사유와 금액을- 7
알린 경우

부리기간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보

험기간 만기일 단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가( ,

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니

하게 된 날 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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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리기간

보험기간 만기일 단 이계약이 더 이상 효력을( ,

가지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효력을 가지지 아

니하게 된 날 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청구일까지)

의 기간

지급이자
년이내1 공시이율의 50%

년초과기간1 1%

부리기간 보험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공시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보험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해약환급금 약관 제 조( 24 )■

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하지 않은 경우 약관 제 조 항- ( 24 1 )

부리기간
해약환급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청구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년이내1 예정이율의 50%

년초과기간1 1%

부리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의 다음날부터 지급기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예정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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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가 계약을 임의로 해지한 경우 약관 제 조 항- ( 24 5 )

부리기간
해약환급금 청구일「 + 제2영업일」부터 지급기

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예정이율 + 1%

부리기간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해약환급금 지급일까지의

기간

지급이자 보험계약대출이율

주 상기 예정이율은 제 보험기간 중에는 보장계약의 예정이( ) 1. 1 「

율 제 보험기간 중에는 공시이율 을 말합니다, 2 .」 「 」

지급이자의 계산은 연단위 복리로 계산하며 약관 제 조 소멸시2. , 26 (
효 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에는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단) . ,
제 보험기간 중에는 연단위 복리로 일자계산합니다2 .
계약자 등의 책임 있는 사유로 보험금지급이 지연된 때에는 그 해3.
당기간에 대한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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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운용설명서

판매회사 알리안츠생명보험주식회사: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은 보험업법 및 보험

업감독규정에 의하여 인가판매하고 있는 상품으로써 귀하는,〮
계약체결시 이 운용설명서와 약관의 주요 내용에 대해 모집종

사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변액보험 계약시 유의사항<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은 실적배당형상품

이므로 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

라 변동됩니다.

해약환급금의 최저보증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습니다.

단 가입하신 특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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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의 정의

회사에서 계약자가 납입한 보험료의 일부로 펀드를 조성하고 그 펀

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계약자에게 투자 이익을 배분함으로써 보험기

간중에 보험금액 등이 변동하는 보험을 말합니다..

운용설명서상 용어 정의

특별계정1.

준비금에 상당하는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타 재산과 구별하

여 이용하기 위한 계정을 말하며 제 보험기간에 한하여 운용됩, 1

니다.

펀드2.

계약자가 선택한 특별계정 자산을 말합니다.

계약자적립금3.

제 보험기간의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라 개별 계약자별로 배1

분된 금액 등을 말하며 특별계정의 평가 등에 의하여 매일 변동

할 수 있습니다 단 보험계약대출이 있는 경우 보험계약대출 적. ,

립금을 포함합니다.

기본보험료4.

계약시점에 납입하기로 한 월납보험료 및 일시납보험료를 말합니

다.

추가납입보험료5.

계약자가 보험료 납입기간 중 기본보험료의 납입주기와 달리 수

시로 납입할 수 있는 보험료를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6.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도의 사망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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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금으로써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7.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사망보험금

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8.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연금개시시점의 최

저한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써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

를 말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9.

특별계정에 의하여 운용된 투자실적과 관계없이 최저연금적립금

의 지급을 보증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수탁보수10. /

운용보수 특별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등에 소요되는 보수- :

를 말합니다.

수탁보수 특별계정 재산의 보관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등에- :

소요되는 보수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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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상품의 개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의 특이사항■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펀드의 운용실적에 따라 변동됩니다1. .

연금지급 개시전에는 사망보험금 및 해약환급금이 펀드의 운용실

적에 따라 증감되어 실적이 좋을 경우 보험금액이 증가됩니다.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최저 보증해 드립니다2. .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은 펀드의 운용실적이 악화되어

도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보증 해 드립니다“ ” .

연금을 수령하는 계약에 한합니다 단 연금지급 개시전 해약환( .) ,

급금은 최저보증이 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객의 투자성향에 따른 자산운용형태 선택이 가능합니다3. .

투자성향에 따라 회사에서 설정한 가지 유형의 펀드 채권형 유6 ( ,

로인덱스형 재팬인덱스형 브릭스인덱스형 차이나인덱스형 코, , , ,

리아인덱스형 중 고객이 원하시는 펀드 형태를 한 가지 또는 복)

수 선택이 가능하며 보험료에 대한 투입비율 선택 및 펀드 변경,

이 각각 보험년도 기준 연 회까지 가능합니다12 .

4. 변액보험은 일반상품과는 달리 계약자별 계정이 명확히 구분되어

있는 특별계정 상품으로 회사의 파산시에도 각 계약자별 지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대상에서 제외.

됩니다. 단 가입하신 특약의 경우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합니다.

자유로운 입금과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5. .

보험료의 추가납입이 가능하여 고객의 수입현황에 따라 입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으며 제 보험기간 중 연 회까지 해약, 1 12

환급금의 이내 보험계약대출금 제외 인출 후 계약자 적립금60% ( ),

이 적립형 종 은 계좌당 만원 이하 거치형 종 은 기본보(1 ) 1 500 , (2 )

험료의 미만이 되지 않는 범위 이내에서 자유로운 인출 수수30% (

료 인출금의 와 원 중 작은 금액이내에서 회사가 정: 0.2% 2,000

한 금액 이 가능합니다 단 최초 납입일부터 년이 경과하기) . , 10

전의 총 인출금액은 계약자가 실제 납입한 보험료 총액 단 특약( ,

보험료는 제외 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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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이상 유지계약에 대하여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6. 10 .

최초로 보험료를 납입한 날부터 만기일 중도해지일 까지의‘ , ’

기간이 모두 년 이상인 보험계약에서 발생된 보험 차익에 대해10

서는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됩니다 그러나 최초 납입일부터 만기.

일 또는 중도해지일까지의 기간은 년 이상이지만 최초 납입일10

부터 년이 경과하기 전에 납입한 보험료를 확정된 기간동안 연10

금형태로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이자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보험가입조건■

보험기간1.

가 제 보험기간 계약일로부터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 1 :

전일까지

나 제 보험기간. 2 :

종신연금형 상속연금형1) ,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종신까지:

확정연금형2)

연금지급개시나이 계약해당일부터 최종 연금지급일까지:

보험가입나이2.

가 적립형.

만 세 연금개시나이 보험료납입기간 세: 15 ~ ( - - 7)

나 거치형 만 세 연금개시나이 세. : 15 ~ ( - 7)

단 최대 가입나이는 세까지 가능, 70

연금지급개시나이3. : 세45 ~ 80

보험료 납입기간4.

가 적립형 종. (1 )

년납 년납 년납 년납 년납 년납: 3 , 5 , 7 , 10 , 15 , 20

나 거치형 종 일시납. (2 ) :

보험료 납입주기 및 납입방법5.

가 적립형 종. (1 )

기본보험료 월납: - ,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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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치형 종. (2 )

기본보험료 일시납: -

추가납입보험료 수시납-

연금지급 형태6. :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상속연금형, ,

단 계약자는 계약 체결시 연금지급형태를 종신연금형으로 선택하,

여야 하며 보험료 납입이 완료된 계약에 한하여 연금지급형태를,

변경할 수 있다.

종신연금형 연금 지급 개시일로부터 종신토록 연금을 지급:※

합니다.

확정연금형 고객의 선택에 따라 년 년 년 년간: 5 , 10 , 15 , 20※

확정 지급합니다.

상속연금형 연금개시 시점에서의 적립금의 이자를 매년 지:※

급하고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의 사망시 사망시, ( )

점의 연금계약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보험금 지급사항■

생존연금1.

연금개시 시점의 계약자적립금을 기준으로 매년 계산된 금액을:

말합니다 매월 일에 회사가 정하는 공시이율에 연동되어 계산.( 1

되며 최저보증이율은 보험계약일부터 년 이하의 경과기간에는, 10

연복리 년 초과의 경과기간에는 연복리 입니다2.5%, 10 2.0% .)

사망보험금2.

사망시점의 계약자적립금과 보장계약의 사망보험금을 합한 금:

액을 말합니다.

최저사망보험금3.

제 보험기간 동안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보장하는: 1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으로서 사망시점의 주보험의 이미 납입“

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

최저연금적립금4.

연금개시 시점에서 특별계정 운용과 관계없이 보장하는 최저한:

도의 계약자적립금으로서 연금지급개시시점의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말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은 연금을 수령하는” .

계약에 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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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펀드 유형■

채권형1.

채권 전환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주식관련 사채: [ , , ,

사모사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 포함 을 포함한다 및 채( ) .]

권형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채권형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이내로 투자하고 나머지는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NAV) 95% ,

동성 자산 및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유로인덱스형2.

유로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NAV)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50% , , ,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수익증,

권에 투자하는 펀드

재팬인덱스형3.

일본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NAV)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50% , , ,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수익증,

권에 투자하는 펀드

브릭스인덱스형4.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 ( , , , )

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NAV) 50%

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

위해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차이나인덱스형5.

중국지역의 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NAV)

의 이내까지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50% , ,

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수, ,

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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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인덱스형6.

국내 해당주식 및 주식형 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KOSPI200 , ,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 등에 순자산 의 이내까지(NAV) 50%

투자하고 나머지는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 , ,

상품 및 유동성 확보를 위해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펀드

특별계정 운용개요■

특별계정의 의의1.

펀드는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독립적으로:

운용되며 펀드의 자산운용수익과 손실은 특별계정에 귀속됩니,

다.

보험료 중 특별계정 편입항목2.

특별계정으로 투입하는 보험료는 이체사유발생일 기준으로:

부가보험료 납입후 유지비 제외 를 제외한 금액을 이체하며“ ( )”

부가보험료 특약보험료는 일반계정의 수입보험료로 계상합니다, .

최저사망보험금 보증비용3.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는 관계없이 최저한도의 사망보험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으로서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이내에0.05%

서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하여 일반계정의 최저사망보험금 보증

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4.

연금개시시점의 최저연금적립금을 보장하기 위한 보증비용으로:

서 매년 계약자적립금의 이내에서 매월 특별계정에서 인출하0.6%

여 일반계정의 최저연금적립금 보증준비금으로 적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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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운용 전문인력■

특별계정펀드운용1.

알리안츠생명 자산운용실 변액자산운용부:

펀드매니저 보유현황2. 운용전문인력 인 보유: 3

3. 이 상품의 자산운용은 보다 효율적인 운용을 위하여 외부자산운

용 전문기관의 펀드매니저에 의해 운용될 수 있습니다.

관련회사■

운용회사 투자일임계약1. ( )

알리안츠글로벌인베스터스자산운용 주( )
미래에셋맵스자산운용 주( )

수탁회사2.

채권형 코리아인덱스형 국민은행, :●

유로인덱스형 재팬인덱스형 브릭스인덱스형 차이나인덱스형, , ,●

시티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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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액보험 상품구조

변액보험 운용흐름 월납 및 계속보험료 기준( )

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특별계정편입

특별계정

적립금
(매일평가)

투자펀드

채권형
투자

운용수익

투자수익
반영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지급

※펀드별운용Portfolio는
특별계정펀드유형참조

사업비재원사용 사망보장재원사용

유로인덱스형

재팬인덱스형

브릭스인덱스형

차이나인덱스형

코리아인덱스형

연금지급시점에
일반계정편입

일반계정

생존연금지급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

보험료

순보험료

부가보험료

특별계정편입

특별계정

적립금
(매일평가)

투자펀드

채권형
투자

운용수익

투자수익
반영분

보험금지급사유
발생시보험금을
받는자(보험수익자)
에게 보험금지급

※펀드별운용Portfolio는
특별계정펀드유형참조

사업비재원사용 사망보장재원사용

유로인덱스형

재팬인덱스형

브릭스인덱스형

차이나인덱스형

코리아인덱스형

연금지급시점에
일반계정편입

일반계정

생존연금지급

종신
연금형

확정
연금형

상속
연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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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운용현황

특별계정의 의의■

변액연금보험은 자산의 운용실적에 대한 투자위험을 계약자가

부담하므로 자산운용손익의 정확한 배분과 자산운용의 효율화,

를 기하기 위하여 다른 보험종류의 자산과 구분하여 변액보험만

의 자산을 독립하여 특별계정으로 관리 운용되고 있습니다, .

특별계정의 종류 및 일반계정과 비교■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에서 특별계정으로 운용

되는 자산은 개의 펀드로 구성되어 있으며 채권형 유로인덱스6 , ,

형 재팬인덱스형 브릭스인덱스형 차이나인덱스형 코스피인덱, , , ,

스형이 있습니다.

채권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국공채 우량회사채 유동성 자산에 투자하여 안정적인 수익률. , ,

을 목적으로 하는 펀드입니다.

나 채권 및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자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상품에 일부 투자합니다.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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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다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

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

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1.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사채 교: , , , , ,

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채 및 자산, ,

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관련 파생상품2.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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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인덱스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유로지역의 상장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 ), ,

의 이내까지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NAV) 50%

추구하며 해당 지역의 대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나.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자, ,

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일부 투자합니다, .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자산.

주로 유로지역의 인덱스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 ETFs,

장지수펀드 등을 투자 자산으로 종목을 분산투자하여 낮은 비용으

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하여 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

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절 등을 통한 알파 획득을 추구

하여 운용합니다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최대.

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50% .

다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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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되

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

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유로지역을 위주로 한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

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환율변동위험.

유로지역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

우 국제기준통화 달러화 또는 유로화 로 환헷지를 하여도 달러화( )

와 유로화 간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며 각국

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유로지역

주식 및 주식

관련 파생상품

유로지역을 위주로 한 국내외 상장주식 코1. ,

스닥 등록주식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공모,

주권

국내외 상장지수펀드2.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수익증권3.

국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4.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1. : , , , ,

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 , ,

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형 펀드2.

채권관련 파생상품3.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등: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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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팬인덱스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일본 상장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펀. (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 ,

의 이내까지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NAV) 50%

추구하며 해당 지역의 대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나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 , ,

자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일부 투자합니,

다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자산.

주로 일본의 상장주식의 인덱스 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을 투자 자산으로 종목을 분산투자하여 낮은ETFs,

비용으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하여 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절 등을 통한 알파 획득

을 추구하여 운용합니다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

라 최대 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50% .

다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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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일본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

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

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

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환율변동위험.

일본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환헷지를 하여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며 각국

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존재합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일본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일본 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국내외 상장주1.

식 코스닥 등록주식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

공모주권

국내외 상장지수펀드2.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수익증권3.

국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4.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1. : , , , ,

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 , ,

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형 펀드2.

채권관련 파생상품3.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등: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79

브릭스인덱스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상장주식을 위주로. ( , , , )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펀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 ,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 의 이내까지 투자하여(NAV) 50%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하며 해당 지역의 대표 인

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나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 , ,

자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일부 투자합니,

다.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자산.

주로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주식을 인덱스 구성( , , , )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을 투자 자산으, ETFs,

로 종목을 분산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

하여 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절 등을 통한 알파 획득을 추구하여 운용합니다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최대 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구50%

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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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라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 , , )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

으로써 국내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

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

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를BRICs

위주로한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1.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상( , , , )

장주식을 위주로 한 국내외 상장주식 코스닥,

등록주식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공모주권,

국내외 상장지수펀드2.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수익증권3.

국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4.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1. : , , , ,

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 , ,

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형 펀드2.

채권관련 파생상품3.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등: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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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환율변동위험.

브릭스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지역의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 , , , )

권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각국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

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기준통화 달러화 또. , (

는 유로화 로 환헷지를 하여도 달러화와 유로화 간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며 각국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존재합

니다.

차이나인덱스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중국 상장주식을 위주로 국내외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펀. (

드 상장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 ,

의 이내까지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NAV) 50%

추구하며 해당 지역의 대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나.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자, ,

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일부 투자합니다, .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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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주식자산.

주로 중국 상장주식을 인덱스 구성 종목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등을 투자 자산으로 종목을 분산투자하여 낮은ETFs,

비용으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하여 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절 등을 통한 알파 획득

을 추구하여 운용합니다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

라 최대 까지 주식투자 비중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50% .

다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라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중국 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국내외 주식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중국 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국내외 상장주1.

식 코스닥 등록주식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

공모주권

국내외 상장지수펀드2.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수익증권3.

국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4.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1. : , , , ,

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 , ,

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형 펀드2.

채권관련 파생상품3.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등: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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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중국 상장주식을 위주로 한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

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

한 운용자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

황 및 신용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다 환율변동위험.

중국 상장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각국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습니다.

또한 국제기준통화 달러화 또는 유로화 로 환헷지를 하여도 달, ( )

러화와 유로화 간엔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여전히 존재를 하며

각국의 통화와 원화간에 직접적인 국제 환헷지 수단이 없을 경우에

도 환율변동에 따른 위험은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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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리아인덱스형 펀드

펀드의 성격1.

가 국내 지수 해당 주식 및 주식형수익증권 펀드 상장. KOSPI200 ( ),

지수펀드 그리고 이와 관련된 파생상품에 순자산 의, (NAV) 50%

이내까지 투자하여 배당수익과 이자수익을 동시에 추구하여 해

당 지역의 대표 인덱스를 추종하는 펀드입니다.

나. 국내 채권 채권형 수익증권 채권관련 파생상품 등 원금과 이자, ,

를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는 자산에 투자함을 원칙으로 하며 유

동성 확보를 위하여 유동성 자산 수익증권에 일부 투자합니다, .

운용방향2.

가 기본 포트폴리오.

기본 포트폴리오는 시장환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나 주식자산.

지수 주식 또는 주식형수익증권 상장지수펀드 등KOSPI200 , ETFs,

을 투자 자산으로 종목을 분산투자하여 낮은 비용으로 장기투자와

자산배분을 통하여 인덱스를 추종 운용하며 포트폴리오 구성 시에,

종목선정 및 비중조절 등을 통한 알파 획득을 추구하여 운용합니

다 금융환경 및 거시경제 지표의 변화에 따라 최대 까지 주식. 50%

투자 비중을 구성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다 채권자산.

관계법령에서 허용하는 채권을 투자대상으로 하며 당사의 신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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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 관리규정상 투자적격 채권에 한하여 운용합니다.

라 주요 투자대상.

주요 투자위험3.

가 투자 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펀드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 원리금 전액이 보장 또는 보호

되지 않으므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을 전적으로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나 시장위험 및 개별위험.

주식을 위주로 한 주식 및 상장지수펀드와 국내외 주식 채권 및,

파생상품에 투자함으로써 국내외 유가증권의 가격변동 이자율 등,

기타 거시경제지표의 변화에 따른 위험에 노출됩니다 또한 운용자.

산의 가치는 투자 대상종목 발행회사의 영업환경 재무상황 및 신용

상태의 악화에 따라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투자대상 세부 내용

주식KOSPI200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

종목주식 주식 코스닥 등록주식1. KOSPI200 , ,

기업공개 및 협회등록 공모주권

국내외 상장지수펀드2.

국내외 주식형 펀드 및 수익증권3.

국내외 주식관련 파생상품4.

채권 및

채권 관련

파생상품

채권 국채 지방채 특수채 회사채 전환1. : , , , ,

사채 교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사모사, , ,

채 및 자산유동화증권 후순위채포함 등( )

채권형 펀드2.

채권관련 파생상품3.

금리선물 및 국채선물 등: CD

유동성 자산 예금 콜론 수익증권 등 단기성자산, CD, C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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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과 일반계정 의 비교(S/A) (G/A)

■ 특별계정 자산운용 방침

기본원칙1.

이 상품은 수익성 안정성 유동성 등 자산운용의 기본원칙에1) , ,

따라 운용하며 변액보험자산의 장기 안정적인 지급여력 확보,

등 계약자 이익보호에 최우선을 둡니다.

이 상품은 일반보험의 자산과 분리하여 특별계정으로 독립적2)

으로 운용되며 펀드의 자산운용수익이 계약자에게 환원되는,

상품의 특성상 자산운용에 따른 손실가능성에 대한 책임 또한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따라서 각 특별계정별로 운용결과가. ,

상이함에 따라 특별계정간 자산의 상호 매매 및 교환을 금하

고 있습니다.

계약자는 자산의 투자성향에 따라 펀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3) ,

펀드는 자산운용 경험이 풍부한 우리회사 또는 자산운용 전문

회사의 펀드매니저에 의해 운용됩니다.

자산운용의 리스크 부담2.

특별계정의 운용실적에 따른 수익과 손실은 모두 계약자에게 귀

속되므로 중도해지시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 . ,

입하신 보험계약의 주보험은 예금자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됩

니다.

자산포트폴리오 운용원칙3.

투자운용대상 채권 주식 파생상품 예금 등 금융상품을 중심1) : , , ,

으로 운용합니다.

운용상품 선정시 고려사항 예상운용수익률 수익의 안정성2) : , ,

만기구조 현금화 용이성 투자리스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특별계정 구 분 일반계정

계약자부담 부담Risk 회사부담

없 음 최저보증이율 있 음

수익성 위주 자산운용목적 안정성 위주

매일 자산평가시기 매월

매일 결산시기 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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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특별계정간의 거래제한4.

특별계정 자산은 일반계정 또는 다른 특별계정과 자신을 편입,

편출 상호매매 교환할 수 없습니다, , .

특별계정의 증설 및 폐지5.

회사는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의 특별계정을 증1)

설 및 폐지할 수 있으며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

한 경우에 한하여 특별계정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이 급격히 감소하거나 자산가치,①

의 변화로 인하여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해진 경우

당해 각 특별계정의 자산운용대상이 소멸할 경우②

기타 제 호 내지 호에 준하는 경우③ ① ②

회사는 제 항에서 정한 사유로 각 특별계정을 폐지할 경우에2) 1

는 계약자에게 폐지사유 폐지일까지의 계약자적립금과 함께,

계약자의 펀드선택 및 변경의 규정에 따른 특별계정 변경선택

에 관한 안내문 등을 작성하여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계약자

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합니다 다만 계약자가 펀드변경을 별. ,

도로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회사가 유사한 펀드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회사는 제 항 및 제 항에서 정한 사유로 계약자가 펀드변경을3) 1 2

요구한 경우에는 펀드변경에 따른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

하지 않으며 연간 펀드변경 횟수에 포함시키지 아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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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계정 이체 및 평가■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1.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는 이체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5

영업일 이내에 하며 일반계정과 특별계정간의 이체시에는 이체,

당일의 특별계정 기준가격을 기준으로 이체 편입됩니다, .

특별계정 설정시 원을 좌로 하며 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2. 1 1 , 1,000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하고 최초 판매개

시일 기준가격은 좌당 원으로 합니다1,000 1,000 .

특별계정 자산은 매일 운용실적 성과를 산출하여 계약자적립금에3.

반영하며 시가평가를 원칙으로 합니다 특별계정 자산의 운용대, .

상과 평가방법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합

니다.

특별계정 운용보수 수탁보수/■

특별계정 재산의 운용 및 관리 운용보수 및 재산의 보관 수탁보수( ) ( )

및 기준가격 산정업무 사무수탁보수 등에 소요되는 보수로써 아래( ) ,

기재된 특별계정 계약자적립금의 연간 일정비율을 매일 특별계정에

서 차감합니다.

펀드명 운용보수 수탁보수 합 계

채권형 연 0.4610% 연 0.0390% 연 0.5%

유로인덱스형 연 0.5305% 연 0.0695% 연 0.6%

재팬인덱스형 연 0.5305% 연 0.0695% 연 0.6%

브릭스인덱스형 연 0.5305% 연 0.0695% 연 0.6%

차이나인덱스형 연 0.5305% 연 0.0695% 연 0.6%

코리아인덱스형 연 0.5610% 연 0.0390% 연 0.6%

좌당기준가격 =
당일 특별계정의 순자산 가치

특별계정의 총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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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자의 특별계정 펀드선택 및 변경■

보험료 투입비율의 선택 및 변경1.

가 계약자는 보험계약 체결시 판매중인 펀드 각각에 대하여 특.

별계정 투입보험료의 투입비율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년,

도 중 회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투입비율의12

변경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나 단 각 펀드별 해당 기본보험료는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 , 5 .

다 추가납입보험료는 계약자의 지정이 있을 경우 해당 펀드로.

투입되고 지정이 없을 경우 기본보험료의 투입비율에 따라,

해당 펀드에 투입됩니다 단 각 펀드별 해당 추가납입보험. ,

료는 만원 이상으로 합니다5 .

특별계정 변경 펀드 적립금의 이전2. ( )

가 계약자는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후부터 보험연도 중 회. 1 12

이내의 범위에서 회사에 서면으로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

구할 수 있습니다 단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개월이 경과. , 3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최초 펀드 설정일부터 개월이 경과3

한 후부터 가능합니다.

나 계약일 이후 개월 경과후부터 펀드 적립금의 이전을 요청. 1

받은 경우에는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

야 하며 이 경우 변경요구일 제 영업일 을 기준으로 현, + 5『 』

금을 이전하는 방식에 따릅니다 단 펀드 적립금의 이전은. ,

만원 이상에 한합니다10 .

다 회사는 펀드 변경요구를 접수한 때에는 계약자에게 계약자.

에게 이전하는 펀드 적립금의 이내에서 수수료를 청구0.1%

할 수 있으며 이는 나 의 현금이전시 공제합니다 단, ‘ ’ . ,

수수료 중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변경전 펀드의 수익5,000

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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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및 해약환급금 예시■

해약환급금 예시표1.

가 적립형 종. (1 )

기준 기본보험료 만원 남자 세 년납 월납 코리아인( : 30 , , 35 , 10 , ,

덱스형 선택 연금지급나이 세100% , 60 )

투자수익률이① 0.0%일 경우 단위 천원( :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7 - 0.0%

개월6 1,800 1,674 471 26.2%

개월9 2,700 2,511 1,348 49.9%

년1 3,600 3,348 2,222 61.7%

년2 7,200 6,696 5,691 79.0%

년3 10,800 10,042 9,119 84.4%

년4 14,400 13,388 12,507 86.9%

년5 18,000 16,734 15,853 88.1%

년6 21,600 20,078 19,159 88.7%

년7 25,200 23,421 22,425 89.0%

년8 28,800 26,762 25,467 88.4%

년9 32,400 30,102 28,470 87.9%

년10 36,000 33,441 31,435 87.3%

년15 36,000 33,145 29,242 81.2%

년20 36,000 32,792 27,127 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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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4.0% ( : )②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7 0 0.0%

개월6 1,800 1,674 490 27.2%

개월9 2,700 2,511 1,389 51.4%

년1 3,600 3,348 2,293 63.7%

년2 7,200 6,696 5,968 82.9%

년3 10,800 10,042 9,736 90.1%

년4 14,400 13,388 13,601 94.4%

년5 18,000 16,734 17,564 97.6%

년6 21,600 20,078 21,629 100.1%

년7 25,200 23,421 25,797 102.4%

년8 28,800 26,762 29,888 103.8%

년9 32,400 30,102 34,088 105.2%

년10 36,000 33,441 38,400 106.7%

년15 36,000 33,145 43,572 121.0%

년20 36,000 32,792 49,421 137.3%

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6% ( : )③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7 0 0.0%

개월6 1,800 1,674 500 27.8%

개월9 2,700 2,511 1,409 52.2%

년1 3,600 3,348 2,329 64.7%

년2 7,200 6,696 6,107 84.8%

년3 10,800 10,042 10,054 93.1%

년4 14,400 13,388 14,176 98.4%

년5 18,000 16,734 18,481 102.7%

년6 21,600 20,078 22,978 106.4%

년7 25,200 23,421 27,676 109.8%

년8 28,800 26,762 32,400 112.5%

년9 32,400 30,102 37,343 115.3%

년10 36,000 33,441 42,516 118.1%

년15 36,000 33,145 53,116 147.5%

년20 36,000 32,792 66,377 184.4%

상기 가정한 수익률은 운용 보수 및 수탁 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

증 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제반 비용의 차감이전 수익률

이며 상기 해약환급금은 상기 투자수익률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적립한 후 모든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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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투입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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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기본보험료 만원 여자 세 년납 월납 코리아인( : 30 , , 35 , 10 , ,

덱스형 선택 연금지급나이 세100% , 60 )

투자수익률이① 일 경우 단위 천원0.0% ( :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8 0 0.0%

개월6 1,800 1,676 473 26.3%

개월9 2,700 2,514 1,351 50.0%

년1 3,600 3,352 2,226 61.8%

년2 7,200 6,704 5,700 79.2%

년3 10,800 10,056 9,133 84.6%

년4 14,400 13,408 12,526 87.0%

년5 18,000 16,760 15,878 88.2%

년6 21,600 20,111 19,191 88.8%

년7 25,200 23,461 22,464 89.1%

년8 28,800 26,811 25,514 88.6%

년9 32,400 30,161 28,526 88.0%

년10 36,000 33,510 31,500 87.5%

년15 36,000 33,288 29,376 81.6%

년20 36,000 33,047 27,362 76.0%

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4.0% ( : )②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8 0 0.0%

개월6 1,800 1,676 492 27.4%

개월9 2,700 2,514 1,392 51.6%

년1 3,600 3,352 2,297 63.8%

년2 7,200 6,704 5,977 83.0%

년3 10,800 10,056 9,751 90.3%

년4 14,400 13,408 13,621 94.6%

년5 18,000 16,760 17,592 97.7%

년6 21,600 20,111 21,664 100.3%

년7 25,200 23,461 25,841 102.5%

년8 28,800 26,811 29,942 104.0%

년9 32,400 30,161 34,153 105.4%

년10 36,000 33,510 38,478 106.9%

년15 36,000 33,288 43,740 121.5%

년20 36,000 33,047 49,733 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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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6.0% ( : )③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900 838 0 0.0%

개월6 1,800 1,676 502 27.9%

개월9 2,700 2,514 1,412 52.3%

년1 3,600 3,352 2,333 64.8%

년2 7,200 6,704 6,117 85.0%

년3 10,800 10,056 10,069 93.2%

년4 14,400 13,408 14,197 98.6%

년5 18,000 16,760 18,510 102.8%

년6 21,600 20,111 23,016 106.6%

년7 25,200 23,461 27,723 110.0%

년8 28,800 26,811 32,458 112.7%

년9 32,400 30,161 37,413 115.5%

년10 36,000 33,510 42,601 118.3%

년15 36,000 33,288 53,305 148.1%

년20 36,000 33,047 66,740 185.4%

상기 가정한 수익률은 운용 보수 및 수탁 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

증 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제반 비용의 차감이전 수익률

이며 상기 해약환급금은 상기 투자수익률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적립한 후 모든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 .

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투입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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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치형 종. (2 )

기 준 일시납보험료 만원 남자 세 브릭스인덱스형( : 1,000 , , 35 ,

선택 연금지급나이 세100% , 60 )

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0.0% ( : )①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516 95.2%

개월6 10,000 9,531 9,477 94.8%

개월9 10,000 9,522 9,438 94.4%

년1 10,000 9,513 9,399 94.0%

년2 10,000 9,475 9,245 92.5%

년3 10,000 9,438 9,093 90.9%

년4 10,000 9,400 8,943 89.4%

년5 10,000 9,362 8,794 87.9%

년6 10,000 9,324 8,647 86.5%

년7 10,000 9,286 8,502 85.0%

년8 10,000 9,248 8,358 83.6%

년9 10,000 9,209 8,216 82.2%

년10 10,000 9,170 8,075 80.8%

년15 10,000 8,971 7,392 73.9%

년20 10,000 8,762 6,742 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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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이② 4.0%일 경우 단위 천원( :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610 96.1%

개월6 10,000 9,531 9,665 96.6%

개월9 10,000 9,522 9,720 97.2%

년1 10,000 9,513 9,776 97.8%

년2 10,000 9,475 10,003 100.0%

년3 10,000 9,438 10,236 102.4%

년4 10,000 9,400 10,474 104.7%

년5 10,000 9,362 10,720 107.2%

년6 10,000 9,324 10,971 109.7%

년7 10,000 9,286 11,230 112.3%

년8 10,000 9,248 11,495 114.9%

년9 10,000 9,209 11,767 117.7%

년10 10,000 9,170 12,046 120.5%

년15 10,000 8,971 13,554 135.5%

년20 10,000 8,762 15,268 152.7%

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6.0% ( : )③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656 96.6%

개월6 10,000 9,531 9,757 97.6%

개월9 10,000 9,522 9,860 98.6%

년1 10,000 9,513 9,964 99.6%

년2 10,000 9,475 10,393 103.9%

년3 10,000 9,438 10,841 108.4%

년4 10,000 9,400 11,310 113.1%

년5 10,000 9,362 11,801 118.0%

년6 10,000 9,324 12,314 123.1%

년7 10,000 9,286 12,852 128.5%

년8 10,000 9,248 13,414 134.1%

년9 10,000 9,209 14,003 140.0%

년10 10,000 9,170 14,619 146.2%

년15 10,000 8,971 18,153 181.5%

년20 10,000 8,762 22,586 225.9%

상기 가정한 수익률은 운용 보수 및 수탁 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

증 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제반 비용의 차감이전 수익률

이며 상기 해약환급금은 상기 투자수익률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적립한 후 모든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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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

적립금은 특별계정투입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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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준 일시납보험료 만원 여자 세 브릭스인덱스형( : 1,000 , , 35 ,

선택 연금지급나이 세100% , 60 )

투자수익률이① 일 경우 단위 천원0.0% ( : )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516 95.2%

개월6 10,000 9,532 9,477 94.8%

개월9 10,000 9,523 9,439 94.4%

년1 10,000 9,513 9,400 94.0%

년2 10,000 9,477 9,247 92.5%

년3 10,000 9,440 9,096 91.0%

년4 10,000 9,403 8,946 89.5%

년5 10,000 9,367 8,798 88.0%

년6 10,000 9,330 8,652 86.5%

년7 10,000 9,293 8,508 85.1%

년8 10,000 9,256 8,366 83.7%

년9 10,000 9,219 8,225 82.3%

년10 10,000 9,182 8,086 80.9%

년15 10,000 8,995 7,415 74.1%

년20 10,000 8,805 6,781 67.8%

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4.0% ( : )②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610 96.1%

개월6 10,000 9,532 9,665 96.7%

개월9 10,000 9,523 9,721 97.2%

년1 10,000 9,513 9,777 97.8%

년2 10,000 9,477 10,004 100.0%

년3 10,000 9,440 10,238 102.4%

년4 10,000 9,403 10,478 104.8%

년5 10,000 9,367 10,724 107.2%

년6 10,000 9,330 10,977 109.8%

년7 10,000 9,293 11,237 112.4%

년8 10,000 9,256 11,504 115.0%

년9 10,000 9,219 11,778 117.8%

년10 10,000 9,182 12,059 120.6%

년15 10,000 8,995 13,582 135.8%

년20 10,000 8,805 15,320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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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수익률이 일 경우 단위 천원6.0% ( : )③

경과기간 납입보험료(A) 특별계정투입금액누계 해약환급금(B) 환급률(B/A)

개월3 10,000 9,541 9,656 96.6%

개월6 10,000 9,532 9,758 97.6%

개월9 10,000 9,523 9,861 98.6%

년1 10,000 9,513 9,965 99.7%

년2 10,000 9,477 10,394 103.9%

년3 10,000 9,440 10,843 108.4%

년4 10,000 9,403 11,313 113.1%

년5 10,000 9,367 11,806 118.1%

년6 10,000 9,330 12,321 123.2%

년7 10,000 9,293 12,860 128.6%

년8 10,000 9,256 13,424 134.2%

년9 10,000 9,219 14,015 140.1%

년10 10,000 9,182 14,633 146.3%

년15 10,000 8,995 18,185 181.8%

년20 10,000 8,805 22,646 226.5%

상기 가정한 수익률은 운용 보수 및 수탁 보수 최저사망보험금 보,※

증 비용 및 최저연금적립금 보증비용 등 제반 비용의 차감이전 수익률

이며 상기 해약환급금은 상기 투자수익률로 가정하여 특별계정 투입,

보험료를 적립한 후 모든 제반비용을 차감한 금액입니다 이러한 해, .

약환급금은 특별계정의 실제 운용실적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저보증이 없이 원금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별계정투입금액은 고객이 납입한 보험료 중에서 위험보장을 위한 위※

험보험료와 특약보험료 및 부가보험료를 차감한 금액입니다 계약자적립금.

은 특별계정투입금액에 대하여 투자수익률로 적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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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개시나이별 연금지급 예시표2.

가 적립형 종. (1 )

기준 코리아인덱스형 세 년납 매월 만원( : , 35 , 10 , 30 ,

연금지급 개시후 공시이율 연복리 현재 가정시: 5.4% (‘09.1 ) )

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0.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2,345 2,498 2,712 2,230 2,368 2,567

년보증20 2,290 2,411 2,553 2,214 2,332 2,474

보증금액부 2,304 2,447 2,647 2,218 2,349 2,532

확 정

연금형

년5 7,937 7,937 7,937 7,937 7,937 7,937

년10 4,487 4,487 4,487 4,487 4,487 4,487

년15 3,363 3,363 3,363 3,363 3,363 3,363

년20 2,820 2,820 2,820 2,820 2,820 2,820

상속 연금형 1,835 1,835 1,835 1,835 1,835 1,835

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4.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3,219 3,886 4,775 3,081 3,720 4,584

년보증20 3,144 3,751 4,494 3,058 3,663 4,419

보증금액부 3,163 3,807 4,659 3,063 3,691 4,521

확 정

연금형

년5 10,896 12,348 13,971 10,964 12,469 14,176

년10 6,160 6,981 7,899 6,199 7,049 8,014

년15 4,617 5,233 5,921 4,646 5,284 6,007

년20 3,872 4,388 4,965 3,896 4,431 5,037

상속 연금형 2,519 2,855 3,231 2,535 2,883 3,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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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6.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4,323 5,755 7,806 4,134 5,499 7,468

년보증20 4,223 5,555 7,347 4,104 5,415 7,199

보증금액부 4,248 5,638 7,616 4,111 5,456 7,365

확 정

연금형

년5 14,634 18,287 22,840 14,714 18,431 23,092

년10 8,273 10,339 12,913 8,319 10,420 13,055

년15 6,201 7,749 9,679 6,235 7,811 9,786

년20 5,200 6,498 8,116 5,229 6,550 8,206

상속 연금형 3,384 4,228 5,281 3,402 4,262 5,339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예시된 투자수익률 가정에 따라 적립된 연금※ 「

지급 개시전의 계약자적립금 을 기준으로 공시이율 월 현재 연복(2009.1」

리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특별계정의 운용실적 및 공5.4%)

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연금지급액은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

니다.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 「 」

이 주보험 납입보험료 단 계약 변경시에는 변경후 계약의 보험료를 기준( ,

으로 계산한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보증 해 드립니다“ ”)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년 또는 년 안에 미지급된 각 연금(10 20 )※

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기간 년 년 년 년 안에 사망시, (5 ,10 ,15 ,20 )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잔여 보증 기간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

드립니다 할인하여 선지급 가능.(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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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거치형.

기준 브릭스인덱스형 세 기본보험료 만원( : , 35 , 1,000 ,

연금지급 개시후 공시이율 연복리 현재 가정시: 5.4% (‘09.1 ) )

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0.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651 694 753 619 658 713

년보증20 636 670 709 615 648 687

보증금액부 640 680 735 616 653 703

확 정

연금형

년5 2,205 2,205 2,205 2,205 2,205 2,205

년10 1,246 1,246 1,246 1,246 1,246 1,246

년15 934 934 934 934 934 934

년20 783 783 783 783 783 783

상속 연금형 510 510 510 510 510 510

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4.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994 1,194 1,462 949 1,138 1,394

년보증20 971 1,153 1,376 942 1,121 1,344

보증금액부 977 1,170 1,426 944 1,129 1,375

확 정

연금형

년5 3,366 3,794 4,277 3,377 3,814 4,311

년10 1,903 2,145 2,418 1,909 2,156 2,438

년15 1,426 1,608 1,813 1,431 1,616 1,827

년20 1,196 1,348 1,520 1,200 1,355 1,532

상속 연금형 778 877 989 781 882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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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지급 개시전 투자수익률 단위 천원< : 6.0% > ( : )

구 분

연금개시나이

남 자 여 자

세55 세60 세65 세55 세60 세65

종신

연금형

년보증10 1,471 1,953 2,644 1,403 1,858 2,516

년보증20 1,437 1,885 2,489 1,393 1,830 2,425

보증금액부 1,445 1,913 2,580 1,395 1,844 2,481

확 정

연금형

년5 4,979 6,204 7,737 4,993 6,228 7,779

년10 2,815 3,508 4,374 2,823 3,521 4,398

년15 2,110 2,629 3,279 2,116 2,639 3,297

년20 1,769 2,205 2,750 1,774 2,213 2,764

상속 연금형 1,151 1,435 1,789 1,154 1,440 1,799

상기 예시된 연금지급액은 예시된 투자수익률 가정에 따라 적립된 연금※ 「

지급 개시전의 계약자적립금 을 기준으로 현재의 공시이율 월 현(2009.1」

재 연복리 을 적용하여 산출하였기 때문에 향후 특별계정의 운용실5.4%)

적 및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실제 연금지급액은 상기 금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연금지급 개시시점의 계약자적립금 은 특별계정의 운용실적과 관계없※ 「 」

이 주보험 납입보험료 단 계약 변경시에는 변경후 계약의 보험료를 기준( ,

으로 계산한 주보험의 이미 납입한 보험료 를 최저보증 해 드립니다“ ”) .

상기 예시된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은 상한 또는 하한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므로 투자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종신연금형의 경우 보증지급기간 년 또는 년 안에 미지급된 각 연금(10 20 )※

액을 확정연금형의 경우 연금 지급기간 년 년 년 년 안에 사망시, (5 ,10 ,15 ,20 )

미지급된 각 연금액을 잔여 보증 기간동안 연금지급 해당일에 지급하여( )

드립니다 할인하여 선지급 가능.( )

상속연금형의 경우 보험대상자 피보험자 사망시 사망시점의 연금계약의( )※

책임준비금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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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 일반참조 사항▣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은 변액보험으로 생명보1.

험협회에서 실시하는 변액보험 판매자격시험에 합격한 임직원 및

보험설계사 등 모집종사자에 한하여 판매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가 제 회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일 후부터 특별계정의2. 1 16

투자수익률에 따라 적립되며 일간은 예정이율 연복리 로,16 ( 3.75%)

적립됩니다. 제 회 이후 보험료를 납입할 경우 미래기준가격의2
적용으로 인해 약관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월계약해당일 또는「 」

납입일 제 영업일 에 이체되어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에 따+ 2「 」

라 적립되며 특별계정으로 이체 이전에는 예정이율 연복리, (
로 적립됩니다 이 보험은 선납을 하실 수 없습니다3.75%) . .

무배당 알리안츠파워인덱스변액연금보험의 각 특별계정별 기준가3.

격 수익률 및 전월말 기준 자산구성내역은,

가 당사 홈페이지 상품공시실 이나. (www.allianzlife.co.kr) " "

나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 상 공시실 보험상. (www.klia.or.kr) " ⇒

품비교공시 변액보험운용 현황 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
니다.

계약자는 이 운용설명서 외에 필요한 약관 등 기초서류를 회사에4.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자의 현재특별계정 내역등을 당사 홈페이,

지 공시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약자는 이 계약의 해약환급금 범위 내에서 회사가 정한 방법에5.

따라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보험계약대출금액은 보.

험계약대출을 받은 기간동안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적립

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립합니다.

계약자의 보험료납입 연체 등의 사유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특별6.

계정의 계약자 적립금은 계약이 해지된 날을 기준으로 특별계정

의 수익률에 따라 적립되지 않고 회사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적

립되며 계약자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계약의 부활 효력회복 을, ( )

신청할 수 있습니다 부활 효력회복 시에는 부활 효력회복 승낙. ( ) ( )

일로부터 특별계정의 투자수익률에 따라 적립됩니다.

이 운용설명서에서 규정하지 않은 청약철회 계약의 무효 등 계7. ,

약자의 권익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기타 상품과 동일하며 자,

세한 사항은 약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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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전화안내

변액보험 관련 상담 전화번호

기 관 변액보험담당부서 고객상담 부서

알리안츠

생명보험

변액자산운용부-.
: 02) 3787-8164
상품개발부-.
: 02) 3787-7253~9
02) 3787-7272~8

02) 3787-7482

기 관 고객상담 부서

금융감독원 국번없이 1332

생명보험협회 02) 2262-6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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